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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사전심사제도는 무역거래자가 관세당국에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과세가격, 세율 등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로서, 일정기간 동안 관세당국뿐만 아니라 

해당 무역거래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

□ 이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며 통관시점에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에 관한 분쟁을 줄이고 통관지연을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무역거래자와 관세당국 간 분쟁의 주요 대상은 과세요건, 즉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관련한 사안들로서,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매수 등의 불법적인 방법

으로 비공식적인 통관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무역거래에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이고 통관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통관과 관련한 부패 가능성은 

줄어들고 통관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납세자에게 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심사행정력을 절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신속하고 투명한 통관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여러 주요국에서도 과세가격, 품목분

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 또한 FTA 체약상대국이 확대되면서 원산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분류 부

문의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FTA 원산지 검증으로 인한 추징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법규 준수도 관점에

서 볼 때 사전심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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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무역 표준을 준수하고 급격한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제도의 검

토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사전심사제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제도의 잦

은 개정에 반하여 국내 연구사례는 미흡한 편임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사전심사제도의 절차와 효력을 위주로 하여 해외 선진통관 국가들

의 사례를 조사·비교하여 각 국가들의 사전심사제도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

었음

□ 제Ⅱ장의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를 시작으로 주요국의 제도를 조사한 후 제Ⅳ장에

서 시사점을 제시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사전심사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사

전심사제도에 대해 기술함

○ 제Ⅲ장에서는 국제무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설명하고 해외 주

요국(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EU(영국), 중국 등 6개 국가)의 제도를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앞의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를 비교, 분

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Ⅱ.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

1. 개관

가. 개요

□ 우리나라는 관세액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품목분류, 원산지(특

혜 원산지 포함)를 수입 신고 전에 결정함으로써,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였음

○ 사전 의견 교환 및 자발적 협력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는 사후심사 및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관세당국은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사후심사로 인한 업무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음1)

－ 납세자는 불확실성 제거로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심사 및 불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과세당국은 심사행정력 절감 및 고위험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고, 안정

적 세수확보를 기대. 납세순응도 제고를 통해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고 심사의 정

확도를 제고

□ 1981년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전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관세법에 

최초로 마련,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사전심사 규정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하면서

부터 FTA 관련 원산지 관련 사전심사는 2006년부터 FTA 관세특례법에 의거하여 시행

하고 있음

1) 관세청, ｢관세행정안내｣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
00000660&layoutMenuNo=720&nttId=CONTENT_ID_00000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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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발효된 9개 FTA2) 가운데 한-ASEAN FTA와 한-EFTA FTA를 제외하고는3) 

모두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장에 

사전심사 규정을 두고 있음

○ 9개 FTA 가운데 7개의 FTA에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6개의 FTA에 품목분류 사

전심사제도를, 3개의 FTA에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함4)

－ 한-칠레 FTA 제5.9조 제1항, 한-싱가포르 FTA 제5.8조, 한-인도 CEPA 제5.8조 

제1항, 한-페루 FTA 제5.7조, 한-EU FTA 제6.6조, 한-미 FTA 제7.10조 제1항5), 

한-터키 FTA 제3.8조 

□ FTA상 사전심사 대상은 특혜원산지 적용을 위한 원산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세

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사항들을 위주로 하며, 

한-미 FTA에는 관세환급, 감면, 원산지 표시 등을 추가하였음6)

□ 우리나라는 심사대상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원산지 사전심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에 가산요소, 공제요소에 해당하는 금액,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함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

2) 한국-칠레 FTA 2004년 4월 발효, 한국-싱가포르 FTA 2006년 3월 발효, 한국-EFTA FTA 2006년 9
월 발효, 한국-ASEAN FTA 2010년 1월 발효, 한국-인도 CEPA 2010년 1월 발효, 한국-EU FTA 
2011년 7월 발효, 한국-페루 FTA 2011년 8월 발효, 한국-미국 FTA 2012년 3월 발효, 한국-터키 

FTA 2013년 5월 발효.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는 타결된 상태

3) 한·EFTA, 한·ASEAN FTA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 여부는 수입자가 관세법 제232조 및 

시행령 제236조의 2에서 정하는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

4)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 30., 

2014. 3. p. 10
5) 품목분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관세 환급, 납기 연장 

또는 그 밖의 관세감면의 적용,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다른 당사국

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어느 한 당사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원산지국가 표시,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

의하는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사항 

6) FTA 관세특례법 고시 제4항 내지 제6항에 관세의 환급·감면, 원산지 표시,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쿼터, 관세율 할당) 적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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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

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

○ 원산지 사전심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과세

당국의 결정을 받는 제도로, 관세법상의 사전확인제도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사전

심사제도로 구분하여 운영

－ 원산지 사전확인은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에 

대해 미리 심사하고, FTA 사전심사는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달리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는 1990년 관세법7)에 법제적 근거가 마련되

었고, 2008년부터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제도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

○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단지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한 거래가격의 심사

에 집중하였고, 2008년부터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 

□ 현재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

심사)8), 동법 시행령 제10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관련 조항을 두고, 품목분류 사전

7)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

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2.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

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

하여야 한다.

8)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

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

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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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적용함

□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사전확인제도를 통하여 관세법 제229조의 원산지확인기준의 충

족 여부,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원산지확인기준의 충족 여부와 대외무역법

상의 원산지표시방법을 심사하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는 FTA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물품 및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원산지 표시 등을 심사함

○ 관세법상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사전확인,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판정제도는 회신기한, 제출서류 등의 절차를 약간 달리함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제도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 2(원산지 등에 대한 사

전확인),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로 운영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와 FTA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장에 근거규정을 둠

□ 한편, 사전심사결정은 인터넷에 공표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음

○ 관세평가정보검색시스템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심판청구 사례뿐만 아니라 

WTO 결정, WCO 권고의견, WCO 해설 및 예해 등 관세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9)

○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에 2012년 기준으로 국내 분류사례와 분석회보 사례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

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④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

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9) http://portal.customs.go.kr/kcsas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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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90건, 상품 인덱스 65,830건 등 총 약 44만건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이밖에

도 미국·EU·일본 등 선진 분류사례, WCO 의견서 등 외국의 품목분류 정보도 함

께 제공10)

－ FTA 체결의 확대와 함께 외국의 관세율 및 품목분류 사례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여 관세청에서는 ‘세계 HS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련정보 등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HS 국제분쟁의 전자신고를 지원하고 있음11)

나. 사전심사제도의 운영 및 처리현황

□ 사전심사 업무는 관세청에서 관세평가분류원에 위임12)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일

부 원산지에 관한 원산지 사전확인은 관세청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

어 있음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에서 과세가격 사전심사(특수관계13)와 일반으로 구분) 

및 질의회신을 담당하고, 품목분류과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협의회 운영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 관련업무 

및 ‘HS 국제분쟁신고센터’ 운영, FTA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를 담당14)

－ 품목분류 사전심사업무가 중앙관세분석소에서 2004년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인

계되는 등 여러 번의 이관 이후 2009년부터 일원화.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마약

류, 건강유해식품 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업무에 집중15)

10) 관세청, 󰡔관세연감(2013)󰡕, p. 143

11)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12)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 제2항(권한의 위임 및 위탁) 

13) 2009년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인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 2인과 관세평가분류원 

ACVA팀은 5인으로, 기업규모, 업종, 업무 분담정도를 고려하여 구성됨. 제도 개정, 법령 개선 담

당 1인, 신청서 접수, 사전 상담, 가산요소, 공제요소 및 과세가격결정방법 검토자 2인, 제출서류 

검토자 2인(기업심사 전문가와 회계사로 구성): APEC, “Workshop on Implementation of 

Valuation Advance Rulings in APEC Member Economies,” APEC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2009. 12, pp. 71~72, p. 118

14)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

000001449&layoutMenuNo=20116)

15) 2007년 FTA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 사전심사 업무를 위임, 2009년 AEO 공인심사 전담부서를 신

설하고 2012년 이와 관련한 수출입안전심사과를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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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는 관세청 일부 부서에서도 업무를 담당함

구분 기능
인원

(2012년 기준)

관세평가과

· 관세평가기법 개발 및 보급

· 관세 과세가격 관련된 전삼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

·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 등

11인

품목분류 1과

·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

· 수출입물품(제82류, 83류, 85류~97류)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사전심사

11인

품목분류 2과

· 수출입물품(제1류~제81류)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사전심사

12인

정보분석과

· 수출입화물·반송화물 및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

·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5인

수출입안전심사1과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 및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

·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 기법의 개발

14인

수출입안전심사2과 11인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2013), p. 233

<표 Ⅱ-1> 관세평가분류원의 조직 및 기능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최초로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로 운영하다가 품목분류 관

련 민원제도의 세관(확인서 발급)과 관세평가분류원(사전심사)의 이원체계를 2011년 

5월부터 분류원으로 일원화하였고, 2012년 3월부터는 확인서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심

사제도로 통합하여 운영중임

○ 품목분류 민원회신제도는 수출입 통관실적 유무에 따라 수출입 실적이 없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수출입 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 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2012년 3월부터 따로 운영할 이유가 없는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제도”를 폐지하고, 법적 민원회신 제도인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일원화16)

○ 1992년 관세청에서 중앙관세분석소에 제1류부터 81류까지의 품목분류 업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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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고, 분류원이 신설된 이래 2004년 분류원으로 일원화하였다가 2009년 분류원

에서 제1류부터 97류까지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981년 1983년 1988년 1992년

사전회시 제도 도입 분석소 일부 위임 본청 일괄 처리 분석소 위임(1~81류)

1903년 2004년 2006년 2009년

분류원 신설(82~97류)
분류원 

일원화(1~97류)
분석소 위임(1~81류)
분류원 위임(82~97류)

분류원 

일원화(1~97류)

자료: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고시개정 규제영향분석서󰡕, 2012. 7.

<표 Ⅱ-2>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 담당부서 변경 연혁

□ 관세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FTA상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

과의 통지 및 재심사 처리,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업무를 담당하

되, 일부 특혜원산지 외의 사전심사는 관세청에서 주관함

○ ｢FTA관세특례법｣ 제19조 제1항 4호 내지 6호의 해당물품의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및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함17)

□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불복청구의 증가로 인하여 관세평가와 

관련된 민원신청을 보면 일선 세관의 질의 건수가 늘었으나, ACVA 신청 건수는 2008

년 이래로 연 10건을 하회하는 등 대부분 민원질의 등 기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됨18)

○ ACVA는 2008년 4건, 2010년과 2011년에는 5건, 2012년 3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2012년까지 총 9건

○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원산지 사전심사의 업무처리 현황은 미미한 수준임

16)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입안예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점(관세법 제86조제1항)

과 관련한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신청인의 최초 수출입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함

17) FTA관세특례법 제28조의 4

18) 관세청, 󰡔관세연감󰡕(2013),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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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약상대국 사전심사 대상 담당부서

칠레, 싱가포르,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관세평가분류원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

한 사항

미국

관세환급,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세감면의 적용여부 관세청 통관기획과

원산지국가 표시 관세청 특수통관과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관세청 세원심사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각 담당부서

자료: 관세청 FTA포탈 재인용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
/kor/materials_info/DBAQ602.html&mc=FTA2010_IMPORT_INFO_INSPECTION)

<표 Ⅱ-3>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상 사전심사 대상과 담당부서

□ 품목분류사전심사는 2012년 FTA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19)하였고, 이에 따

라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추세임

○ 2011년 한-EU FTA 발효, 2012년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수출입품목번호 확인 급

증에 따라 사전심사 건수가 증가함20)

○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처리 기간이 2012년 29.6일로 조사되어 2010년 대비 3.4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일평균 처리건수가 2010년에는 0.5건인 데 비해 2012년에는 1.14건으로 

약 228% 증가21)

－ 품목분류 실무인력은 2009년 11인, 2010년 14인, 2011년 15인에서 2012년 21인

으로 증원되었음22)

19)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고시개정 규제영향분석서󰡕, 2012. 7.

20) 관세청, 󰡔관세연감󰡕(2013), p. 229

21)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고시개정 규제영향분석서󰡕, 2012. 7.

22)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고시개정 규제영향분석서󰡕,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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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처리 건수 1,611 1,554 1,419 2,428 5,063

민원처리 기간 13.9 19.8 20.4 26.2 29.6

자료: 관세청, 󰡔관세연감󰡕(2013), p. 142, 235

<표 Ⅱ-4>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현황
(단위: 건, 일)

2. 사전심사제도의 종류

가. 과세가격 사전심사

□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인은 거래당사자·통관예정세관·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

서, 계약서,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

도입계약서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수입물품가

격결정의 근거자료,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공제요소 및 실제 지급금액 여부에 대

한 심사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신청인과 납

세의무자, 거래관계가 동일하여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관장은 그 결정방

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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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에 거짓이 없고,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 심사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구분 일반 사전심사

심사대상 일반 수입물품

근거법령 관세법 제37조

시행시기 '90.12.31

신청자격 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심사절차 일방 결정

소관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주요 심사사항

-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 공제요소의 확인

-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 제한,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영향 여부 확인)

※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심사

심사기간 30일

적용요건 및 유효기간

납세신고서가,

-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 제출내용에 거짓이 없고 가격신고 내용과 같을 것

-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않을 것

-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사후관리 보고의무 없음

자료: 관세청 일부 재구성

<표 Ⅱ-5>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 사전심사를 받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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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

인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사전심

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은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종전의 통관 여부 및 통관예

정세관을 기재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우

편발송, 인터넷 및 관세평가분류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음

○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품목분류 심사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

이 필요한 경우 등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는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함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시험, 분석한 분석회보서를 참고하여 품목번호를 결정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처리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23)로 하나, 2013년 소위 “Fast 

Track”이라는 조기심사요청제도가 도입24)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

신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였음

○ 조기심사요청 사유로는 해외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FTA원산지 검증확인이 있는 경

우, 해외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한 경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지연

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로 함

□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23) 2005년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다가, 2012년 부실심사 우려로 인하여 

30일로 연장

24)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2013년 6월 관세청고시 제2013-5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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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함25)

○ 다만, 예외적으로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

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26)

－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 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 품목분류 고시 중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

○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

으로 하며, 이를 사전심사서에 기재하여 통지함

□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

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함

□ 한편, 관세청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

목분류를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신청인에게는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27)

○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는 ｢통일상품

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

로운 상품의 개발,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등이 해당됨

○ 원칙적으로 품목분류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미 선적된 물품 등 예외적으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음

－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5) 2014년 8월 7일 관세법 입법예고의 내용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변경에 대한 고시·공표 제

도를 폐지를 포함시켜, 향후 이는 폐지될 예정

26)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27)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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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

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

하고 수입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28)

다. 원산지 사전심사

1) 관세법상 원산지 사전확인

□ 관세법상 사전확인제도는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수입신고 전에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한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임

□ 일반특혜관세, 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의 특혜관세를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

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원산지 결정기준별 입증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관

장에게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

경 관련 입증서류(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

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

서를 포함)

○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

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및 기타 카탈로그 등 참고서류

□ 세관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사전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

28)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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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함

○ 사전확인 신청 당시의 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의 변경으로 원산

지 사전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뒤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

여 이를 적용할 수 없음

□ 사전확인 결과의 통지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

자 및 수입자,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에 보정이 필요한 때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함

2) FTA 관세특례법상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 사전심사 규정을 둔 FTA에 한하여 수입신고 전에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

산자(대리인 포함)가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표시 이외에도 FTA에서 달리 정한 경우 과세가격, 관세의 환급·감

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문의할 수 있음

○ 물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 물품의 부가가치 산정·

관세의 환급·감면·원산지 표시 및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등 협정관세의 적

용 또는 관세면제에 기초가 되는 사항29) 

□ 신청인은 사전심사신청서와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서류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요구에 

29) FTA관세특례법 제19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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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수수료는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함

□ 결과회신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심사결과

는 사전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30)에 공표

되어야 함

○ EU, 미국, 인도, 페루, 터키와의 FTA에 규정된 공표의무를 FTA 관세특례법 고시 제

54조에 반영하여 2013년 9월부터 시행

□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

하고는,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31)과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 반복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함

○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전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하여 사전심사에 중대

한 착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한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 사전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

사결과 이의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

지받음

□ 한편, 협정 또는 법령의 개정 등 사전심사서 내용이 일정 사유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수정통보를 

통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

우,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 및 품목분류, 부

30)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31)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함



26

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다만 한-싱가포르 FTA와 한-칠레 FTA에 한하여, 변경된 사전심사서에 따라 적용하

여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입증하고 각각 60일과 90일 내의 범위에서 적용유예가 가능

□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32)

□ 다만 한-싱가포르 FTA와 한-칠레 FTA에 한하여는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사전

심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33)

○ 원산지 사전판정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음

32) FTA관세특례법 제22조 ② 6호

33) FTA관세특레법 제17조의 3, 시행령 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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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 청 인
󰋼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 관련서류)
󰋼 수수료(3만원) 

접수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

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검토

주관부서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심사부서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부서는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만료 7일전

까지)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위원회 상정․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하

다고 판단 (예:원산지확인위원회)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 한-미 FTA의 경우 FTA 포털 사전심사 공표

시스템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사후

관리

이의제기

신 청 인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주관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30일
󰋼 보정요구 가능 : 20일 이내

사전심사 변경
신 청 인

주관부서

󰋼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

심사내용 변경․철회

자료: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

지침｣, 2012. 3, p. 5

<표 Ⅱ-6> 원산지 등 사전심사 처리절차 



Ⅲ.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1. 국제무역규범상 사전심사제도

가. 무역원활화협정상 사전심사제도

□ 국제규범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일반적으로 수출입 전에 권한 있는 관세당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결정으로 정의하고 있음34)

○ WCO 개정교토협약 표준 9.9에 구속력 있는 결정(binding ruling) 또는 사전심사

(advance ruling)는 일반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관세당국이 현행 법령에 관한 결정

을 내리는 것으로, 주요 혜택은 당해 결정의 적용에 관한 법적인 보장으로 언급

○ 국가마다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달리하고 있지만, 사전심사의 일반적인 

정의는 공통으로 적용됨

○ WTO 원산지협약의 서문에도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을 통해 국제무역의 

촉진에 기여함을 언급하고 있음35)

34)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

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topics/study-topics/rul.aspx

35) 원산지 관련 법령 및 이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공하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적용되도록 WTO 원

산지협약에서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원산지결정

이 내려져야 함을 규정. WTO 원산지협약 부속서 제2장 제3조 (d) (Common Declaration with 

regard to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upon request of an exporter, importer or any person 

with a justifiable cause, assessments of the preferential origin they would accord to a good 

are issued as soon as possible but no later than 150 days(7) after a request for such an 

assessment provided that all necessary elements have been submitted.  Requests for such 

assessments shall be accepted before trade in the good concerned begins and may be 

accepted at any later point in time.  Such assessments shall remain valid for three years 

provided that the facts and conditions, including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under 

which they have been made remain comparable.  Provided that the parties concerned are 

informed in advance, such assessments will no longer be valid when a decision contrary to 

the assessment is made in a review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f). Such assessments 

sha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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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advance ruling)제도는 통관절차의 신속, 표준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최근 국제 무역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36)의 

이행수단으로 인식됨

○ 이 제도를 통하여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을 통관 전에 결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수

출입 물류기업들이 보다 확실하고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국가로 이전하

게 되어 결과적으로 무역진흥에 영향을 끼치게 됨37)

○ 무역법규를 신속하고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공표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의무를 규정한 GATT 제10조(Pub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Trade 

Regulations)를 개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전심사제도를 제시38)

－ 2013년 WTO 국제무역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자동화, 비용 및 수수료의 

절감 등을 포함한 요소 가운데 특히 사전심사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무역원활화 

이행수단이라고 분석39)

□ 이와 관련하여 2011년 OECD에서는 전체 무역비용의 10%를 절감시키는 11대 무역원

활화 요인을 선정하고 국가별 무역원활화 관련 운영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40)를 발표

하였음

○ 사전심사(Advance Ruling), 불복절차(Appeal Procedures), 외부 협력(Co-operation 

– External), 내부 협력(Co-operation – Internal), 수수료 및 부과금(Fees and Charges), 

자동화 절차(Formalities – Automation), 문서 절차(Formalities – Documents), 행

36)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란 무역의 법규적 통제를 보장하면서 적법한 무역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며, APEC에서 제시하는 무역원활화는 투명성 및 행정협력, 간소화 및 

효율성, 비차별·일관성·예측가능성 및 합리적인 절차, 현대화 및 신기술 이용 등을 원칙으로 함

37) 품목분류, 원산지 등의 결정에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관세당국과 무역거래자 사이에 분쟁을 야기

하며 비공식적인 수단의 남용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됨. 나아가 전체 무

역거래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납부하여야 할 관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38) WTO 체제하에 GATT 제V조 (Freedom of Transit), 제VIII조(Fees and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및 제X조에 무역원활화조치를 규정

39) International Trade Center,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 Business Guide for 

Developing Countries,” 2013, pp. 10~11.

40) Evdokia Moïsé, Thomas Orliac, Peter Minor,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s No.1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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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절차(Formalities – Procedures), 관리와 형평성(Governance and Impartiality), 

정보 접근성(Information Availability), 이해관계자의 참여(Involvement of the 

Trade Community)41)

□ 이 보고서에서는 무역규모와 사전심사 실적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전심사의 유효기간, 처리기간 등의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의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심사 연간 처리실적을 

조사한 바, 무역강국인 미국, 일본, 독일에서 높게 나타났고, 일부 소규모 무역국가

인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와 네덜란드도 비교적 높은 편임42)

[그림 Ⅲ-1] OECD 회원국의 연도별 사전심사 처리 건수
(단위: 건)

자료: Evdokia Moïsé, Thomas Orliac, Peter Minor,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impact on 
trade costs,”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s No.118, 2011, p. 17

41) OECD, http://www.oecd.org/trade/facilitation/indicators.htm#OECD-members-TFI

42) 신청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각국의 관세율 구조(structure of the tariff schedule)을 포함

하여 관세율 수준,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 건수의 비율 및 수입자 규모로 나타났고, 공

표, 사전심사 처리의 속도 및 신빙성, 유효기간 등의 행정적 절차 및 정책적인 요소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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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국제무역사회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43)에 포함시키고, 여러 국제기구에서 제도적 이행절차를 논의해 왔음44) 

○ UNCTAD는 이행방안으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법제화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집행

을 위하여 주된 관세 행정기관에 숙련된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부서의 설립과 정보

기술의 지원을 통한 업무를 권고함45)

○ APEC에서는 2011년 두 단계의 무역원활화이행계획을 통해 물류당사자의 예측가

능성 및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을 권고

□ 무역원활화협정의 제3항인 사전심사(advance rulings)에 대해서 회원국 간에 공통적

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수입물품의 품목 분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는 의무화되었으

나 관세평가, 관세면제, 쿼터 등의 여타 범위에 대해서는 권고수준으로 합의하였음

○ ‘원산지, 품목분류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공’과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기회 부여’, 

‘세관 당국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불복 신청권 보장’ 등의 조항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계획에 대해 2014년 5월 모든 의무를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고 WTO에 통보한 상태임

○ 협정문 내 제도 대부분 실행 중에 있어 추가적 부담이 없고, 협정 발효시 개발도상

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중소기업 등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46)

43)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2004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에서 처음 제기된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합의로, 2006년 논의가 중

단되었다가 2007년에 재개되어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

결. 2015년 7월까지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이를 채택하면 발효 예정. 우리나라는 모든 의무를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 

44) WCO, “Practical Guidelines Valuation Control,” 2012. 6, pp. 21~24.

45) APEC, “2010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 Appendix 6: APEC Guidelines for Advance 

Rulings, 2010.

46) 오현길, ｢아시아경제｣, 정부 “WTO 발리패키지 무역원활화협정 즉시 이행,” 2014. 5. 2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290901110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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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10년 APEC에서는 각국의 행정적 이행방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공표

하도록 사전심사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47)

○ 각 국가에서는 사전심사의 유효성(validity)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legal framework)

를 마련하여야 하며,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구분 내용

목적 및 

심사대상

－ 품목분류, 원산지, 및/또는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 이행을 위한 목적

－ 쿼터, 환급, 수수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회신기한 및 

방법

－ 관세당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요청한 모든 자료가 서면으로 제출된 때에 

일정 기한 내에 결정을 회신하여야 함

－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반려결정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함

유효기간 및 

적용조건

－ 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정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발급 이후에

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적용되어야 함

－ 동일 신청인의 향후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결정 당시의 상황과 거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적용 가능

심사내용의 

변경통지

－ 사전심사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신청인은 당해 결정의 사실관계

와 사유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아야 함

공표 요건

최소한 관보, 인터넷 또는 관세당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정하는 적절한 수단

으로 공표하여야 함

－ 회신기한

－ 유효 기간

－ 제출서류, 양식 등 신청요건

이의제기

－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 당국은 원 결정의 심리(administrative review) 또

는 원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함

－ 결정 당국은 사전심사결정 또는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에 대한 소송

(judicial appeal)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

기밀유지

－ 다른 무역거래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전심사 결정의 내용에 관

하여는 인터넷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해 기밀정보 

유지와 자료보관의 의무가 있음

자료: APEC, “2010 CTI Annual Report to Ministers,” Appendix 6: APEC Guidelines for Advance 

Rulings, 2010

<표 Ⅲ-1> APEC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47) UNCTAD, “Trade Facilitation - Technical Notes: Advance Rulings(TN/TF/22),” 2011. 1. WTO 무역원

활화 협상그룹(WTO negotiating group on trade facilitation)에서 제시한 사안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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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에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 사전

심사 취소 사유(법령의 변경 또는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 등)를 명확하게 규

정하여야 함

○ 사전심사에 적용될 수 있는 민사 또는 행정적인 권리 구제절차 및 신청 기한, 신청 

방법, 관세당국의 회신 기한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여야 함

□ 사전심사의 효력에 대해 WTO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WTO 회원국으로 하여금 합리

적인 기한 내에 당사자에게 사전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공표(publication)48)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구속력을 보장하도록 함

□ 또한 GATT 제10조에서는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의 공

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전심사결정은 공표대상 가운데 행정청의 결정에 속함

○ WTO 관세평가협정 제12조에 따라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법원의 판결

(judicial decision) 및 행정청의 결정(administrative ruling)은 GATT 제10조에 따

라 당해 수입국에서 공표되어야 함.49) GATT 원산지에 관한 협약에서 원산지에 관

해서도 마찬가지로 공표의무를 제시하고 있음

○ GATT 제10조의 범위는 법률(laws), 법령(regulations), 법원의 판결(judicial decisions) 

및 행정청의 결정(administrative rulings)으로 함50)

○ 대개 행정청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은 광범위하게 공표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경우 특정 장소나 내부적 회람절차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도 함51)

48) 공표(Publication)는 정보를 제3자나 일반인에게 보여주거나 배포, 유통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말함

49)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Article 12: Laws, regulations, judicial decision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giving effect to this Agreement shall be 

published in conformity with Article X of GATT 1994 by the country of importation 

concerned. 

50) 법률은 의회 또는 입법기관에 의해 공포되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집행 규칙을 말하며, 법령은 

하위법규로서 행정청에 의해 채택되는 것. 법원의 판결 및 행정청의 결정은 특정 사건에 대해 정

부기관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말함

51) UNCTAD, “Trade Facilitation - Technical Notes: Publication of trade related information(TN/

TF/01),”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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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은 모든 국가에서 헌법상의 일법절차로서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포하지

만, 규정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공표관행이나 의무를 달리하고 있

음52)

○ 사전심사의 신청방법과 유효기간 등 제반 절차뿐만 아니라 효력의 범위 등이 공표

됨으로써, 무역거래자들은 무역법령, 수수료 및 관세율 및 관련 법적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음

나. FTA와 사전심사

□ WTO 무역원활화협정 논의가 시작된 2004년 이후로 체결된 RTA에는 WTO에서 논의

되던 무역원활화 조치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내용을 채택하기 시작함53)

○ WTO-like 조치는 크게 투명성(Transparency), 간소화 및 조화(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협력(collaboration)의 3가지로 구분되며, 사전심사제도는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올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류

□ 따라서 RTA의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은 WCO의 정책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각국에 위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독자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RTA에서는 GATT 및 WTO 원산지협정을 재확인하는 형식의 원산지 사

전심사 규정을 삽입

○ RTA와 WTO의 규정상 차이는 크게 사전심사 대상의 범위, 사전심사 결정의 회신 

기한 및 사전심사결정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음54)

－ 예를 들면, 미국-칠레 FTA와 미국-콜롬비아 RTA에서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결정

52) 결정 및 판결은 법령과는 달리, 대개 특정 사건이나 정황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나, 행정청의 일부 결정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

용될 수도 있음. 일부 WTO 패널과 상소기구(the appellate body)에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범

위를 다룬 바 있음

53) UNCTAD,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Series No.3, 2011. p. 6.

54) UNCTAD,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Series No.3, 2011. p. 10. 2011년 5월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 협정을 구분하여 총 

202개 RTA 가운데 118개(58%)를 대상으로 조사. 



Ⅲ.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35

방법, 관세환급, 원산지, 재수입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규정. 반면, TPP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한 사전심사는 배제. 태국-호주 FTA와 태국-뉴질랜드 RTA에는 품

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만을 규정

－ 태국-호주 FTA와 태국-뉴질랜드 RTA에서는 회신기한을 30일로 규정, TPP에서

는 60일로, 미국-호주 FTA와 캐나다-코스타리카 FTA에서는 120일로 규정, 그리

고 미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RTA에는 150일로 규정 

－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은 태국-뉴질랜드, ASEAN-호주-뉴질랜드 FTA, 미국-칠레 

FTA에서는 3년으로, 태국-호주 FTA에서는 5년으로 규정하는 반면, 미국이 체결

한 일부 FTA에는 효력에 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는 경우도 있음

□ 2008년 이후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또는 관세행정협력(Customs Administration) 장(Chapter)을 두어 무역원활화 관련 

조항을 보다 활발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관세행정 협력에 관

한 조항이 두드러짐55)

○ WTO 무역원활화협정, 관련 보고서와 RTA의 협정문을 분석해보면 무역원활화 조

치로 크게 7개 부문, 43개 조항을 추려볼 수 있음

－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규정(Disciplines on fees and charges), 물품의 통관 및 반출(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국경 당국 협력(Border agency cooperation), 형식 및 서

류요건(Formalitie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환적 및 일시 반입

(Transit and temporary admission), 관세행정협력(Customs cooperation)

□ 특히, 최근 10년간 발효된 RTA에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위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됨56)

○ 2013년 말까지 발효된 총 247개의 RTA 가운데 무역원활화 조치가 이슈화된 2003

55)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 

30, 2014. 3. p. 4, 6~7.

56)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 

30, 2014. 3. p. 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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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2013년 사이에 발효된 145개의 RTA(116개 체약국)를 대상으로 분석57). 이 가

운데 126개의 RTA가 무역원활화 관련 조문을 두고 있음

자료: Yadashi Yasui, “Trade Facilita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CO Research Paper 
No. 30, 2014. 3. p. 8

[그림 Ⅲ-2] 각 RTA의 무역원활화 조치 

57) the WTO RTA Database(http://rtais.wto.org/UI/PublicAllRTAList.aspx), 2014년 6월 기준으로 

260개의 RTA가 발효된 상태.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10년간 활발히 RTA 체결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체약당사자(칠레, EFTA 4개국, EU, 싱가포르, 터키, 일본, 파나마, 페루, 인도, 말레이

시아, 미국, 한국, 중국)가 체결한 RTA가 조사대상 145개 RTA 중 120개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계

가 있을 수 있다고 기술



Ⅲ.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37

○ 원산지 사전심사는 약 80여개의 FTA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약 60여개의 RTA

에서 관련 규정을 채택하고 있고,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20여개의 

일부 RTA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116개 조사대상 체약국 가운데 절반 이상의 체약국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3분

의 1 이하의 체약국은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사전심사 규정을 둠

2. 미국

가. 개요

□ 미국의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약칭 CBP)은 1989년부터 미국

으로 수출입될 물건에 대해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확실한 정보나 CBP의 규정이 어떻

게 적용될지에 대해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미 관세법 시행령 제177장58)에서 CBP의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의 법적 근

거가 마련 

○ 사전심사서 내용은 세관당국과 수입자 모두 구속함

□ 수입자, 수출자, 제조업자 등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등 세관의 관할업무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수출입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사전심

사를 받을 수 있음

○ 관세평가, 환급, 수입절차, 운송수단, 지적재산권(IPR) 등에 대한 사항은 본청 소속 

법규국(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 OR&R, 워싱턴 D.C. 소재)에서 담당

○ 품목분류, 원산지, 원산지표기, FTA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상품분류국(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NCSD, 뉴욕 소재)59)에서 담당

58) Part 177(administrative Rulings) of Title 19(Customs Duties) of the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59) NCSD는 기계제품, 특수상품, 식품화학제품, 유리·금속제품, 의류제품, 섬유·플라스틱과 등 6개 

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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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정 내용은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내 사전심사 온라인 사이트인 CROSS 

(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 http://rulings.cbp.gov)에 등록·공표됨

○ CROSS 사이트는 무료로 접속 가능

○ 유사 품목에 대한 심사 결정문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음

○ 2013년 기준 169,000개 이상의 결정내용이 게재되어 있음

나. 사전심사의 종류

1) 과세가격 사전심사(Valuation Rulings)

□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는 관세평가 적용의 일반원칙에 대한 심사로, 본청 소속 

OR&R에서 담당하고 있음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시 적용가능한 모든 거래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공개 처리 요청이 가능함

○ 모든 거래 당사자 및 그들의 주소, 수입자와의 관계 명시

○ 모든 거래에 대한 관련 정보, 기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 인코텀즈 조건 및 기타 거래조건의 상세 내역

○ 로열티와 수수료의 경우 실제 계약서 등 쟁점사항별로 요구되는 자료

○ 기존 심사내용, 판례 등의 참고사항 인용

□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 결정서를 발급하며 심사결정 내용과 동일한 물품, 동

일한 사실관계를 가진 물품의 수입 시 해당 과세가격이 적용됨

2) 품목분류 사전심사(Tariff Classification Rulings)

□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해당 물품의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규정 적용에 대

NCSD에서 근무하는 국가상품전문가(NIS)는 각 부문별 품목분류 전문가로서 약 100여명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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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HTS 번호는 물품의 적용가능한 관세율 및 다양한 무역제도의 적용가능 여

부를 결정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뉴욕에 소재한 NCSD에 신청하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됨

○ 그러나 재심사 신청, 결정의 변경 등 NCSD의 품목분류 심사결정에 대한 재검토는 

본청 소속 OR&R이 담당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에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세내역이 요

구됨

○ 구성 원재료(무게 및 수량, 가치), 수입 후의 용도, 기능, 카달로그·그림·사진, 공

정도, 화학적 구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기타 품목분류 판정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전심사 신청은 개별 건당 동일한 종류의 5개 물품에 한정됨

□ 심사 신청시 제출된 샘플과 동일하거나 심사결정서에 기재된 물품의 내역과 동일한 물

품이 수입되는 경우 해당 결정내용이 반영됨

○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거나 결정서 수

취 사실을 명시하여 심사 결정된 물품의 품목분류를 적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법적 효력은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CBP에서 당해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모든 세관의 수입신고 시 적용됨

○ 세관 직원은 사전심사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수입자는 사전심사로 받은 손해

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60)

60) 19CFR 제177.9조

한상필,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원,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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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 사전심사(Country-of-Origin Rulings)

□ 원산지 사전심사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당국이 확인하고 이를 3년간 보장하는 제

도임

○ 원산지 사전판정은 특혜세율 및 기타 다른 무역제도의 적용가능 여부를 결정

○ 법원의 판례 이외에도 구속력 있는 사전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함

□ 원산지 사전심사는 체약당사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미국의 수입자를 비롯하여 미국

내 생산자 및 도매업자, 이와 관련된 업종의 노동조합, 무역협회, 유사물품의 도매업자

도 신청 가능

○ 또한, 이들의 권한 있는 법적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신청서에는 신청인이나 이들 대리인의 서명 필수

□ 원산지 사전심사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요구됨 

○ 신청인의 정보, 사전심사 대상 물품명세, 각 구성 원재료의 원산지, 공정이 수행된 

국가, 원산지 규정에 따른 상세 생산정보, 적용 협정 및 무역제도61), 각 생산국가별

로 발생한 제조원가 정보 등

□ 사전심사를 통해 당해 송장 물품 이외 다른 송장의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보장받

을 수 있음

○ 다만, 사전판정 당시 원산지 결정에 사용된 물품과 상황이 동일해야 함

□ 원산지 사전심사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유효하므로 당국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가 많은데, 미국 관세청의 인터넷 사이트(CROSS: Customs Ruling Online Search 

System)에 일부 공표된 사례가 있음62)

61)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나 AGOA(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와 같은 특별무역제도가 있음

62) 한 예로 중국이나 한국산 직물을 재단해 만든 원단을 미얀마에서 단추, 실 혹은 칼라스테이(collar 

stay), 일본산 스냅(snap) 등을 사용해 셔츠로 완성한 경우 이를 미얀마산으로 표시(label)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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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관련 분쟁은 품목분류보다 많지 않으나, 다양한 기준이 존

재하므로 원산지 분쟁 사례는 원산지 결정 규범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음63) 

□ 201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관련 원산지 사전심사는 총 4건이며, 그 중 한-미 FTA 발

효 이후 원산지 사전심사는 총 2건임64)

4) 원산지표시 사전심사

□ 원산지표시 사전심사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에 따라 적절히 표시되거나 라벨링되었는

지 결정하는 제도임

□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요구됨  

○ 제품 및 포장에 표기된 상세 내역, 물품이 라벨링 및 포장된 이미지, 원산지표기 및 

기타 라벨링 및 포장된 내역에 대한 이미지, 수입후의 구체적인 용도

5) 무역제도 및 무역협정에 대한 사전심사

□ 무역제도 및 무역협정에 대한 사전심사는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나 AGOA(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성장기회법)65)와 같은 특별무역제도가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

있다는 결정이 있었음(HQ 952750 of October 16, 1992)

63) 최영훈, ｢한-미 FTA 원산지 검증(1), 미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와 원산지 판정 사례｣, 󰡔관세무역

정보󰡕, 2013. 5.

64) 2012년 12월 화학제품(HS3907.20)의 특혜적용가능 여부(충족), 2013년 4월 텅스텐가루(HS 

8101.10)의 특혜적용 가능 여부(충족), (관세청 FTA포털, ｢미 관세청의 사전심사제도 안내｣)

65)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은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증진시키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세계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對아프리카 정책으로 2000

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고 네 차례 연장됨. 이 법에 따라 AGOA 수혜 국가는 미국 수출 시 무관

세·무쿼터(DFQF)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00년 수혜국은 34개국이었으며 2013년 40개국으로 

확대. 주요 수혜국은 케냐, 나이지리아, 카메룬, 콩고, 가나,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

음(코트라 글로벌윈도우, 해외시장정보,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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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제도 및 무역협정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시에는 원산지 사전심사에서 요구되는 상

세 제품정보와 함께 생산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가) NAFTA66)

□ 수입자, 캐나다 및 멕시코의 수출자와 생산자는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NAFTA 협정의 

적용에 대해 미국 세관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음

○ 협정문 제509조의 사전심사 규정에 따라 19 CFR 181장 Subpart I에서 NAFTA 사

전심사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NAFTA 사전심사는 19 CFR 181.93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 미국은 NAFTA에 따라 다음의 사안에 대해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함

○ NAFTA 체결대상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가 

NAFTA 지역에서 생산결과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품 및 원재료의 거래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간재 및 순원가에 관련된 비용의 계

산 기준 및 방법

○ 제품이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여부

○ 제품이 수리 및 품질개선을 위해 NAFTA 이외의 국가로 수출 후 재수입시 NAFTA

의 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협정문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 표기가 적절한지 여부

○ 섬유제품, 관세철폐, SPS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67)에 대한 규

정에 따라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여부

66) CBP, NAFTA advance Ruling Procedure(http://www.cbp.gov/trade/nafta/advance-rulings)

67)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으로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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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신청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NAFTA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이 상세하

게 기재되어야 함

○ 거래관련 사항은 모든 거래당사자의 정보, 수입예정 항구명이나 해당 거래의 관할

지역, 거래 상세내역, 심사요청 사안에 대한 상세내역을 포함

□ MAFTA 사전심사는 OR&R이나 NCSD로 모두 신청 가능

○ 역내 부가가치기준과 관련된 문의는 OR&R에 신청

□ NAFTA 사전심사 결정서는 관세당국을 구속하여 수정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 사전심사 결정서는 발급일이나 결정서에 별도 표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효

력 발생일 이후의 수입건에 적용됨

○ 사전심사 결정서에 기재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다르거나 사전심사 신청인이 결정서 

상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경우 적용될 수 없음

□ 심사 신청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정 및 취소가 심사 신청인의 이

익을 위한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하에서만 소급되어 재심사가 이루어짐

□ 사전심사 결정서를 수취한 신청인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6) 운송수단 사전심사(Carrier Rulings)68)

□ 운송수단에 대한 사전심사는 항해의 주된 목적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임

□ 심사 신청시 운송수단이 선박인 경우 선박이 건조되고 등록된 국가 및 장소, 미국의 관

할구역 내에서 운항한 적이 있다면 그 장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만약 사전심사 신청된 항해의 기본 목적이 연안 운송수단에 관한 것이라면 신청서

에 출발 예정시간과 도착 예정시간이 나타난 여행일정표 및 특별한 경우를 대비한 

68) 19 CFR 177 Subpart A-General Rul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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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구의 항해 조정표를 첨부해야 함

○ 가능하다면 브로셔, 광고물, 기타 예정된 항해의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정보

를 제공해야 함

다. 사전심사 절차69)

1) 사전심사 신청

□ 심사 신청은 수입자, 수출자, 심사신청 건 관련자 및 이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온라인70)으로 신청 가능

□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없음

가) 서면심사 신청

□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거래 관련 모든 사실을 기재한 서면(letter)을 우편을 통

해 관련 사항에 따라 OR&R 또는 NCSD로 보내면 됨  

○ 신청자 인적사항, 반입예정 항구명, 심사 신청 종류, 거래내용 등 법령에서 구체적

으로 명시한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서명이 있어야 함

□ 그러나, 과세가격 및 운송수단에 대한 사전심사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OR&R에 서

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 심사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됨

69) 관세청, ｢미 관세청의 사전심사제도 안내｣, 2013.10.

최영훈, ｢한-미 FTA 원산지 검증(1), 미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와 원산지 판정 사례｣, 󰡔관세무역

정보󰡕, 2013.5.

70) 2005년 12월부터 전자사전심사(e-Ruling)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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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심사(e-Ruling) 신청

□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71)를 통해 사전심사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CBP에서 이메일을 통해 접수확인을 통지, 30

일 이내 이메일로 결과 통지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뉴욕의 NCSD에서 처리하며, 비공개 심사건은 처리하지 않음

□ 인적사항 및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기재한 온라인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인적사항 등

－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는 대상에 체크하고 성명,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레터의 제

목 등을 간략하게 기재

○ 거래와 관계된 사실내용

－ 유사 물품과 관련하여 이전에 사전심사를 받은 것이 있거나 판례가 있는 경우 그 

내역도 함께 첨부

－ 특히, 품목분류와 관련해서는 해당 물품의 사진, 기능, 용도, 구성, 성분 등의 정

보를 면밀히 기재

○ 서술한 내용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업로드 한 후 ‘제출(Submit)’을 눌러 제출

－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은 최대 5개이며 전체 3.7MB까지 올릴 수 있음

2) 심사

□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NCSD에서 30일 내에 심사 결정되어 신청자의 e-메일로 통보

되며, 본청 OR&R으로 신청한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결정되어 우편으로 발송

○ 실험보고서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지연될 수 있음

○ 특정 사안에 대해 빠른 심사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빠른 심사 신청도 가능

□ 제출된 신청서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를 

71) http://apps.cbp.gov/erulings/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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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신청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또는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 추가 정보를 제출해

야 함

○ 보완을 위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신청서에 요청정보를 준수하지 않아 심사 배제된 신청 건은 철회한 건으로 간주됨

□ 심사 중 사전심사 신청관련 거래상황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 이러한 사실을 세

관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사전심사 결정서 발급 전 언제라도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의 철회 요청 가능

○ 철회 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는 회수 불가능

○ 본청은 해당 심사에 대한 견해와 관련 자료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신청인의 관할 구

역 세관에 제공할 수 있음 

3) 심사 결정 및 효력

□ 결정은 결정서신(Ruling Letter)으로 통보되며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결정서 사본을 첨

부해야 함

○ 심사결정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레터 형식으로 심사 대상 품목에 대하여 신청

자가 제출한 정보에 근거한 ‘사실관계(facts)’, 심사 신청 종류에 따라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사항(issue)’, 검토된 법률 및 이에 대한 분석이 기재된 ‘법률검

토·분석(law and analysis)’ 및 최종 결론에 대한 ‘결정사항(holding)’으로 구성되

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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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ROSS 사이트

[그림 Ⅲ-3] 사전심사 결정서신 예 

□ 이러한 사전결정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세관의 법 해석 및 적용의견으로 모

든 세관원을 구속함

○ 사전결정은 수입 항구에서 효력을 가지며 수입자에게 일정한 안전성을 부여함

○ 그러나, 신청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수입된 물품이 신청서에 기재된 물품과 다를 경

우 세관당국은 실제 수입물품에 대해 심사 결정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CBP는 수입 신고 후 사전심사결정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실

제 거래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음

□ 사전결정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관련 법령이 변경되거나 CBP에서 결정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함

○ 사전 결정은 일반적으로 결정 당일부터 유효함 

－ 이전에 수입통관하였더라도 아직 정산(liquidation)을 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서도 일반적으로 유효함

□ 다음의 경우 심사결정을 배제하여 결정서가 발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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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rulings.cbp.gov

[그림 Ⅲ-4] 미국 Cross-ruling 사이트 

○ 신청서에 요청정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입항구나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 요청내용이 가설인 경우

○ 부정확한 정보를 세관에 고의로 제공한 경우

○ 거래가 종료된 경우

□ 사전심사결정은 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 사전심사 온라인 사이트인 CROSS에 공지되

어 각각 또는 전체적으로 조회 가능

○ 사전심사신청인은 신청서에서 재무정보,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요

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신청서에 비밀정보를 명확히 명시하고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의 예외가 되는 비밀유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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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결정 수정 및 취소

□ 세관은 오류가 있는 등 법 해석에 대한 공식 의견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

으며, 기존의 사전결정도 마찬가지임

○ 아울러 요청자의 제고(Reconsideration) 요청에 의해서나 자발적으로 변경 또는 취

소할 수 있음

○ 사전결정의 취소나 변경은 요청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취소나 변경일 이후의 수입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72) 

□ 기존 결정이 잘못되어 CBP가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결정의 효력 

발생일수에 따라 절차는 달라짐

□ 60일 미만의 사전결정의 경우 기존 결정서신을 취소 또는 수정하는 새로운 결정서신을 

발행

○ 취소나 수정의 서신 발행일로부터 효력 발생

□ 60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진 사전결정은 주간 Customs Bulletin(게시판)에 취소 또

는 수정된 결정내용을 기존 결정과 함께 공지하고 30일간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73)

○ 30일 동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최종 결정서신에 이를 반영하여 다시 Customs 

Bulletin(게시판)에 공지

○ 이렇게 수정되거나 취소된 내용의 결정서신은 게시판에 공지된 날로부터 60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게 됨

○ 그러나, 물품이 이미 운송 중에 있는 경우 기존 결정내용에 따라 처리됨

72) KOTRA 국가정보, 미국, 관세제도

73) 19 USC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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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심사 신청

□ 사전심사 결정 서신을 받은 신청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74)

○ 결정서신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청 OR&R에 서면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

음

○ 요청서에는 법 규정의 적용에 관련하여 결정내용의 잘못된 근거를 명시해야 함

○ 동일 물품, 동일 거래 또는 동일 사안에 대한 이전의 심사결정의 인용 가능

3. 호주 

가. 개요

□ 사전심사(Advance Rulings)는 수출입되기 전에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

속력 있는 행정청의 의견(advice)을 통지함으로써, 수출입자와 행정청 양측에 통관행

정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무역원활화의 기능을 하고 있음

○ 수출입자는 실제 수출입 거래 이전 및 이후 유사한 거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

－ 이로써 통관절차는 신속해지고 해당 물품의 통관 지연이 감소될 수 있음

□ 호주는 1971년부터 품목분류(Tariff Advice), 1990년부터 관세평가(Valuation 

Advice)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해왔으며, FTA 규정상75) 필요에 따라 2005년부

74) 19 USC 1625(b)

75) 호주-미국 FTA(2005년 1월 발효): 관세행정에 관한 장(Chapter) 제6.3조 사전심사(advance 

rulings) 및 제6.4조 권리구제(appeal and review), 호주-태국 FTA(2005년 발효): 제3장 관세행정

(Customs Procedures) 제307조 사전심사(Advance Rulings), 호주-칠레 FTA(2009년 발효): 제5

장 관세행정(Customs Procedures) 제5.10조 사전심사(Advance Rulings),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당사국과 순

차적으로 발효): 제4장 관세행정(Customs Procedures) 제8조 사전심사(Advance Rulings), 호주-

말레이시아 FTA(2013년 발효): 제4장 관세행정협력(Customs Procedures and cooperation) 제

4.6조 사전심사(Advance Rulings), 호주-뉴질랜드 경제관계 긴밀화협정(Australia-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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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특혜원산지(Origin Advices)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

○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감면(Tariff Concession Order) 

적격성을 판단함. 수입통관 중에 실시간으로 품목분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

니라, 수입통관이 예정된 새로운 물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제도임

○ 관세평가 사전심사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련된 특정한 문제들을 심사

○ 원산지 사전심사는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

세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에 관한 사안76)을 심사

□ 호주의 사전심사제도는 호주 관세법(the Customs Act 1901)에 의한 공식적인 결정

(formal decision)이 아니며, 수입자에게 특정 물품에 대해 관세청의 과세의견을 전달

하는 안내(advice)라고 보아야 함 

○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이용자에게 편의와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

□ 즉, 동 제도는 호주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어떻게 특정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행정규칙(administrative arrangement)에 따라 행정청의 이행지침(practice 

statement) 또는 가이드라인(instruction and guidelines)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과세가격 사전심사: ACBPS Practice Statement No. 2009/01, Valuation Advices, 

Instructions and Guidelines No. 2008/039291

○ 품목분류 사전심사: ACBPS Practice Statement No. 2009/26, Tariff Advices

○ FTA 원산지 사전심사: ACBPS Practice Statement No. 2009/13, Free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 따라서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이 당해 행정청을 기속한다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전심사 결정을 내린 당해 행정청은 기속함

Closer Economic Relations)(1983년 발효), 호주-싱가포르 FTA(2003년 발효): 관련 규정 없음

76) 호주-미국 FTA 제6.3조에는 품목분류, 관세평가협정 관련 과세가격 문제, 원산지, 특혜원산지 등 

사전심사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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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신청인이 거짓 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ACBPS의 

정책과 관행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이 일정 기간 동안 당해 행정청을 기속

□ 관세평가와 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를 같은 부서에서 주관하고 품목분류 소관부서는 

따로 두고 있음

○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Director Valuation and Origin Section (관세평가 및 원산지

국) Trade Policy and Implementation Branch(무역정책 이행과)

－ 이전가격 사전심사(transfer pricing valuation advice)는 별도의 화물정책과 무

역원활화협정부77)에서 주관하며, 과세가격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영향을 받

았는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

○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the National Director, Trade and Compliance(무역규제)

○ FTA 원산지 사전심사는 Director Valuation and Origin Section (관세평가 및 원산

지국) Trade Services Branch(무역 서비스과)

○ 2010년과 2011년에는 사전심사 담당 인력으로 관세평가 및 원산지 사전심사 5인과 

품목분류 담당 22인으로 구성78)

□ 사전심사 처리현황의 연도별 통계를 보면 추이에 일관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호주 관세청은 2012년과 2013년 2,499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하였으나, 이는 고객서

비스 표준인 85%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79). 기준에 미달한 사유로는 사전심사 

신청건에 비하여 사전심사 공급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80)

○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FTA 원산지 사전심사는 연간 100건 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

는 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매년 2,000건 내지 4,000건에 육박하는 건수를 처리

하고 있음

77) Director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Cargo Policy Branch

78) ACBPS, Trade Facilitation Best Practices in Use of Advance Rulings, 

79) 2011~2012년에는 서비스만족도가 64.19%를, 2012~2013년에는 22.9%를 나타냄

80) 호주관세청, 2012-2013 연례보고서 Part 2 Our Program Performance, 

http://www.customs.gov.au/aboutus/annualreports/2013/p2c.html#footnotet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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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연도 2009~2010년 2010~2011년 2011~2012년 2012~2013년

과세가격 58 89 70 63

품목분류 4,026 2,918 3,009 2,407

FTA 원산지 34 42 26 29

합계 4,118 3,049 3,105 2,499

자료: ACBPS

<표 Ⅲ-2> 호주 사전심사 처리 현황
(단위: 건)

나. 사전심사제도의 종류

1) 과세가격 사전심사(Valuation Advices)

□ 호주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수입자가 관세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과

세방법을 안내하는 제도로,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수입자

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의 성격을 지님81)

○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직접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주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됨

－ 수입신고서상의 화주(owner)는 물품을 적법한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세청은 화주에 대한 서비스로서 사전심사를 제공하는 것임. 공식적

인 사전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세관청의 비공식적인 안내는 구속력이 없음

□ 관세평가에 관한 의문사항을 건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 사유

에 대한 설명 등 심사결정을 위한 내용이 충분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함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는 물품이 수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내용이 충분하고, 신청서상에 관세법에 의거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선택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함 

○ 수입자는 신청서가 등록된 이후부터 심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아무 때나 신청서를 

81) ACBPS, Instructions and Guidelines No. 2008/039291 - Valuation Advic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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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withdrawal)할 수 있음

□ 수입자는 관세청 ICS TAPIN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B174를 사용. 신청서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5일 이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자동 무효 처리됨

○ 신청서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

－ 물품에 관한 사항 및 수입거래 당사자 정보

－ 필요한 경우 수입거래 당사자의 역할 및 기능

－ 거래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약정서 및 기타 합의서 등

－ 필요한 경우, 금융담보 및 지급약정에 관한 설명

－ 신청대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사유에 관련된 관세법의 해당 규정을 명시

□ 관세청은 신청서의 형식상 요건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심

사처리번호를 부여하고,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

하여야 함

○ 신청서상 기재항목, 첨부서류, 신청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신청대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법령 및 결정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서류 등을 확인

○ 사안이 복잡하여 기한 내에 회신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기한 연장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함

○ 신청서상의 정보가 심사결정을 내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기한 내에 추가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신청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사전심사신청의 등록시점부터 관세청의 사전심사의 결정이 있는 날까지, 사

전심사 신청건과 관련하여 납부한 관세의 부족세액에 대한 행정제재로부터 면제됨

○ 나아가 수입자가 사전심사결정에 근거하여 사전심사결정의 효력기간 동안 향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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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될 물품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부족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에 

대한 행정제재에서 면제됨

○ 모든 정황이 사전심사 결정과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수입물품의 화주는 상기

와 동일한 기간 동안 수입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행정제재의 면제를 유사하게 

적용

□ 사전심사결정이 내려진 때에 이미 수입이 완료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부족이 있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고 사전심사가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내

려진 경우에는 수입자는 수입하는 때에 사전심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납부하여

야 함

□ 사전심사결정은 통지된 날로부터 5년간 호주 전역의 모든 항구세관에서 유효하게 적

용될 수 있음

○ 5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의 효력은 취소(cancel)되어, 새로운 사전심사결정

이 여전히 필요한 사안이라면 신청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함

○ 사전심사는 법률적으로 ACBPS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사전심사가 적법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였다면 본 사전심사 내용을 준수(honour)함

○ 신청자가 관세평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상충하는 사전심사가 있음을 인지한 경

우, 해당 사전심사결과들은 무효처리되어 즉시 관세청에 통보됨

□ 법령의 개정 등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청은 5년 이하의 기한 내에는 사전

심사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사전심사결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 있거나, 관세청에 제공한 정보에 오류 또는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서 거부한 경우

○ 선행 판결로 인하여 관세청에서 입장을 바꾼 경우

○ 관세청에서 심사결정과 상충하는 다른 심사결정을 내린 경우

○ 이 경우 관세청의 재량으로 경유 또는 환적 물품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변경된 사전

심사결정을 여전히 적용(in-transit provision)82)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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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의 사전심사결정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결정의 담당자

(decision maker) 또는 직접 관세청 무역정책과 관세평가 및 원산지 부서83)에 심리절

차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초로 제기한 불복청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세평가 및 원산지 부서의 심리절

차로 송부됨

○ 심리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또는 법원에 심리절차를 구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 신청자가 사전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최초 의사결정권자에게 본 심사결정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서면으로 재심요청 사유 및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은 제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심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함

2) 품목분류 사전심사(Tariff Advice)

□ 수입자 및 그의 대리인은 수입 예정물품의 품목분류와 감면대상 여부에 관해 전자 또

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으로 TAPIN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서식 B102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

청할 수 있음

□ 관세청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심사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거

부할 수 있음

○ 관세품목분류의견(Customs Classification Opinion, CCO84))의 사례에 해당하는 

82) 심사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이 발효된 시점 이전에 수입된 물품 및 그 시점으로부터 30일 전후로 

자가소비(home consumption)를 위해 수입된 물품, 상기 시점 이전에 수출을 위해 선적된 물품,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된 물품

83) Director Valuation & Origin, Trade Policy and Implementation Branch, ACBPS Customs 

House(캔버라 소재), 멜버른 소재의 무역심사국(Trade Advice Unit)과 함께 행정심판원과 모든 

법원에 제기되는 불복청구를 관할

84) 호주 관세청 웹사이트에 과세당국의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입장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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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과 일치하는 경우 중복심사대상으로 분류

○ 신청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관하여 AAT, 연방법원에서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 심

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 물품에 대한 신청서를 보류

○ 여러 공급자들로부터 공급되는 물품

○ 감면적용 신청이 진행중인 물품

○ 전자신청 후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 항목의 내용이 불충

분한 경우 등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 사전심사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서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심사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호주 전 지역의 관세청에서 유효하고 과세관청 당사자를 구속함

○ 사전심사결정은 특정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특정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유사한 

물품 또는 동일한 수출자와 다른 수입자 간의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음

□ 한편, 관세청의 재량으로 법령의 개정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심사결정은 취소 또

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동종물품에 대해 상충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결정이 내려진 경우85)

○ 사전심사결정이 관세청의 심리절차에 부쳐진 경우, 행정심판원 또는 연방법원의 외

부심리가 진행중인 경우

○ 관세청이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의견을 변경한 경우

○ 위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 가운데 법령의 개정 또는 신청서상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품목분류 사전심사결정이 취소되면 심사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일 

전후로 28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취소 또는 변경 이전의 결정서를 적용(in-transit)86)

명한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CCO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을 부과하지 않음

85) 수입자 또는 대리인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상충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와 상충하는 CCO를 인지한 경우 즉시 관세정책부(Director Tariff Policy)에 고지하여야 함

86) 심사결정이 내려진 날과 심사결정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이에 수입된 물품 및 취소 또는 변경일 

전후로 28일 이내에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된 물품, 심사결정이 취소된 날 호주를 경유하는 물품, 

호주로 수입된 날 전후로 28일 이내에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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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오류로 인해 실제 적용되어야 할 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거나 감면적용을 못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도 됨

□ 사전심사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의 수입신고를 통해 납부한 관세 등에 과부족이 있는 경

우 환급을 신청하거나 부족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사전심사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한 경우 

가산금 등이 면제됨

3) 원산지 사전심사(Origin Advice Rulings)

□ 호주의 수입자, 상대 체약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때의 사실과 정황에 근거하여 사전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함께 해당 FTA별 서식

을 제출하면, 관세당국은 모든 정보를 입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87)에 심사결과를 회

신하여야 함

○ 호주-미국 FTA의 원산지는 B178, 호주-태국 FTA의 원산지는 B184, 기타 FTA의 원

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는 B659서식을 사용

○ 정보가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때에는 심사결정사유를 서면에 명시하여야 함

□ 신청서상의 내용이 거짓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신청서 등록 이후 결정되기 전이라 할

지라도 호주 관세법 Subsection 243T(1)에 따른 부족세액 추징과 관련한 벌칙이 면제

되지 않음

○ 또한 수입신고서상 특혜관세 신청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기재내용이 거짓 또는 

허위일 것이라 우려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황색신고(amberline)’임을 표기하여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상기 S 243T(1)에 따른 벌칙은 황색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거짓 또는 

87) 호주-미국 FTA 제6.3조에는 120일 이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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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수입신고서상의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내용

이 불확실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사전심사결정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사전심사의 관련당사자인 수입

자, 수출자 또는 제조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실과 정황이 동일하다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 사전심사결정은 법적으로 호주 관세청을 구속하지는 않음. 단, 호주 관세청은 거짓 

또는 허위 사실관계에 근거하거나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가 아닌 

한, 심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함88)

□ 법령의 개정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을 변경 또는 취

소(cancel)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전심사의 효력

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함

○ 법령의 개정,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정황 및 근거법령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신청자는 해당 건과 상충되는 관세청의 원산지 사전심사결정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관세

당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건은 무효(void)처리됨

□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권리구제는 우선 행정청에 당해 사안의 담당자(decision 

maker)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당해 사건과 관련

되지 않은 ACBPS의 소관부서(무역과 관세평가 및 원산지 부서)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는, 예를 들어 행정심판원에 제기하는 외부심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지 않음

88) ACBPS, Instructions and Guidelines - AUSFTA Division 10. 14. Customs to honour advice, 

2009., ACBPS, Instructions and Guidelines - MAFTA, 11. Origin advice rulings. 11.4.18.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to honour advic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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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전심사제도의 절차 

□ 사전심사신청은 원칙적으로 관세율표 및 판례검색시스템(TAPIN, the Tariff and 

Precedents Information Network)에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음. 단, 특혜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함

○ 전자신청 후 5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면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

당 서식을 사용

□ 호주 관세청은 심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심사결정의 

효력은 5년간 유지됨

○ 사전심사 결정에 근거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 또는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이

에 대한 결정은 구속력이 없이 무효하며(invalid) 더 이상 관세청을 구속하지 않음

□ 사전심사결정은 심사를 신청한 특정한 화주에 대하여 개별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다른 

수입자에게 양도(transfer)될 수 없음

□ 동일한 물품을 과거에 수입한 경우 사전심사 대상물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관세 

및 간접세(GST, LCT 또는 WET) 납부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

급받을 수 있음

○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하여 납부한 경우 벌칙이 면제됨

○ 관세 환급은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4년까지 신청할 수 있음89)

□ 심사결정의 내용에 반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관세청에 의한 내부

심리(internal review)절차를 거치며, 이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원 또

는 연방법원에 호소하는 외부심리절차로 회부됨

○ 당해 결정에 반대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신청함

89) 호주 관세규정(Customs Regulations 1926) 126(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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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관세청 또는 수입자는 연방법원(the Federal 

Court)에 불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

○ 호주 관세법상 사전심사에 대해 직접 행정심판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심리를 요청할 수 없지만, 관세 납부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의해 결정된 

관세액과 관련해서는 불복청구가 가능

－ 행정심판원은 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확정, 

변경 또는 취소(set aside)할 수 있음

□ 반면, 관세청에서 심사결정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revoke)할 수 

있음

○ 관세청의 내부심리로 인해 심사결정이 변경되면 원 심사결정은 무효(voided)90)

화됨

□ 심사결정의 번복과 관련된 물품의 처리는 수입신고 당시 사전심사처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짐

○ 사전심사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전심사결정의 취소(revocation) 또는 보세처리

(in-transit) 이전에 물품을 수입한 경우

－ 사전심사결정의 오류가 수입자에게 유리하면(잘못된 심사결정으로 인해 납부한 

관세가 더 적은 경우), 심사결정이 적용된 기간 동안 기존 심사결정을 적용하고 

추가 징수를 하지 않음. 이는 수입 당시에 수입자가 과세관청의 심사결정을 신뢰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임 

－ 사전심사결정의 오류로 인해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더 큰 경우, 수입자는 환급을 

통해 과다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음

○ 사전심사결정이 적용되기 전에 물품을 수입한 경우, 수입자는 사전심사결정을 무시

하고 관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함. 이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사전심사에 대

90) 품목분류심사에 관하여 “voided”라는 용어는 이미 취소된(have been revoked)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 “cancelled”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voided”, 

“cancelled”, “revoked” 모두 사전심사를 취소하는 동일한 절차로서 “사용될 수 없는”의 같은 뜻

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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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

4. 일본의 사전교시(事前敎示)제도

가. 개요

□ 일본 관세청의 사전교시는 HS 코드 및 세율은 물론 원산지기준의 충족 여부, 과세가

격, 타 법령의 요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관련 사항에 대해 일괄하여 신청 가능

□ 사전교시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진행되나, 전화 및 세관창구를 이용한 구두신청 

및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 구두신청 및 이메일에 의한 사전교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 적용되지 않음

□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없음

나. 사전교시의 종류

1) 과세가격 사전교시

□ 물품 수입예정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수입 전에 세관에 미리 당해 물품의 관세평가

에 대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을 요청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원칙적으로 문서로 신청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구두(전화 및 세관창구에 문의) 또는 이메일로도 할 수 있으나 따로 서면교시 신청

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가격신고 및 수입(납세)신고시 적

용되지 않고, 답변내용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음



Ⅲ.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63

□ 세관에서 답변한 사전교시 회답서의 내용은 법률 개정 등에 의해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재된 유효기간(최대 3년) 동안 과세가격신고 및 수입신고시 적용됨

○ 구두 및 이메일에 의한 사전교시 신청의 경우 서면교시 신청에 준하여 전환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가격신고 및 수입신고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 사전교시 신청은 거래의 개요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전교시 신청서(관세평가신

청용) 양식 C-1000호-6의 1부 및 매매계약서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수입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

□ 신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해당 수입예정화물에 대한 과세가

격을 판단하여 사전교시회답서(관세평가답변용)를 발급

○ 회답서에는 요청된 거래내용 요약, 신청인의 견해, 과세가격에 대한 세관의 결정내

용 및 사유가 기재됨

○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문서로 답변(추가정보를 요청하여 제

출받은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해당 물품이 이미 수입신고되었거나 신청된 거래가 가상, 불법 등 신청조건이 충족

되지 않은 경우 회답서는 발급되지 않음

□ 회답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 회답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갱신절차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로운 사전교시 신청을 진행

□ 수입신고시 회답서 사본이 다른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회답서 

상의 거래와 동일하게 신고가 된 경우 세관은 해당 회답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처리

□ 관세평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변경되거나 사실관계 및 상황이 

변경된 경우 세관은 회답서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회답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원 회답서는 적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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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교시회답서(관세평가답변용)에 대한 의견 신출서 

C-1001호-1 1부를 작성하여 사전교시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제출

○ 재심사 신청은 사전교시회답서가 교부 또는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함

○ 재심사 신청은 관세평가센터(National Valuation Center)에 전달되어 재검토됨

○ 재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짐

□ 사전교시의 회답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 홈페이지에서 원칙적으로 공개됨

○ 무료로 접근 가능

○ 사전교시 신청인의 성명이나 거래당사자 성명 등은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처리됨

○ 공개를 통한 조회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운송 및 그와 관련된 비용 문제

－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1방법)

－ 제1방법 이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 문제

－ 생산지원비용

－ 로열티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금액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 기타 연속 판매에서의 과세가격 문제

<표 Ⅲ-3> 일본 과세가격 사전교시의 주요 쟁점 

자료: Workshop on Implementation of Valuation Advance Rulings in APEC Member Economies,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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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분류 사전교시

□ 물품의 수입자 및 기타 관련 있는 당사자가 수입 전 세관에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

세율 등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문서로 문의하고 문서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구두상(전화 및 세

관창구 문의)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나 수입신고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전교시 회답서의 답변 내용은 회답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수입신고 시 적

용됨

○ 그러나, 질의 내용과 현품이 다르거나 법률 개정 및 회답이 법령 등의 적용에 착오

가 있는 등 관련 상황이 변경된 경우 회답서는 무효가 됨

○ 구두상이나 이메일로 사전교시를 신청한 경우 문서에 의한 신청과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사전서면교시에 준한 취급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입신고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전교시 신청은 물품에 대한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별도의 신청양식 C-1000호 

1부 및 견본, 사진, 도면 등 물품의 제조공정, 성분, 규격, 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

료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

○ 수입예정지역에 신청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과 가까운 세관에 신청 가능

□ 사전교시 신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된 신청서 등의 정보를 기초로 검토하여 당해 물품

의 세번이나 관세율 등을 확인한 후 사전교시회답서를 발급함

○ 세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답변을 함

○ 전국의 각 세관에 사전교시 질의가 접수되면 접수한 세관에서 이에 대한 회답안을 

작성하여 총괄관세감사관실에 송신하고, 총괄관세감사관실에서는 회답안을 심사하

여 이상이 있으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절차

□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교시회답서에 대한 의견 신출서·회답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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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01호 1부를 작성하여 사전교시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제출

○ 재심사 신청은 사전교시회답서가 교부 또는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함

□ 사전교시의 회답 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일본의 품목분류 사전교시의 처리 건수는 연간 4,000여건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식품

류임91)

3) 원산지 사전교시

□ 물품의 수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수입 전 세관에 미리 당해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대한 문의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수입예정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 취급 및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실히 

하여 수입통관단계에서 적정하고 신속한 신고가 가능

○ 사전교시 신청은 구두(전화 및 세관 창구)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나, 서면신청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등 문서에 

의한 신청과 취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면 신청이 권장됨

□ 원산지에 대한 서면 사전교시 신청은 원자재, 품목번호, 가공내용 및 제조방법 등 필요

사항을 기재한 사전교시신청서(원산지 신청용) C-1000-2호 양식 1부와 원자재내역서, 

제조공정도, 사진, 도면 등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지를 관할하

는 세관에 제출

○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관에 신청 가능

□ 사전교시 신청을 받은 세관은 제출된 신청서 등의 정보를 기초로 검토하여 당해 물품

91) 한상필,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원, 2010. 12,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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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산지를 판단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교시회답서(원산지 답

변용) C-1000-3호를 발급함

□ 세관이 발급한 답변서의 내용은 법률 개정 등에 의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발급 후 최대 3년간 수입신고 심사시 반영됨

○ 신청 내용과 현품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법령 등의 개정에 의해 취

급이 변경된 경우, 답변내용이 법령 등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에 회답서의 내용은 수

입시 적용되지 않음

○ 구두나 이메일로 사전교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전서면교시 신청에 준하는 취급으

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 필요

○ 서면 사전교시 및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답변 내용을 기재한 사전교시회답서가 

발급된 이메일 사전교시의 경우 수입신고시 회답서를 첨부

□ 받은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어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사전교시회

답서에 대한 의견 신출서·회답서 C-1000호 1부를 작성하여 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제출

□ 서면 사전교시와 서면질의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된 이메일 사전교시 신청 및 답변의 

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 신청자 성명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공개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일본의 비특혜 원산지를 포함한 전체 원산지 사전교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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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일본의 원산지 사전교시 증가 추이

   자료: Advance Ruling on Origin(Japan’s experience), WCO Origin Conference 2014, 2014. 1

다. 사전교시 절차

1) 사전교시 신청 및 심사

□ 사전교시 신청은 사전교시 종류별로 지정된 신청서 양식에 필요항목을 기재하여 수입

예정지 관할 세관에 신청

○ 사전교시 신청대상 화물의 수입예정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예

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하고 수입예정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관에 신청

□ 사전교시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초로 하여 검토 후 사전교

시 회답서를 발급

○ 품목분류 및 원산지의 경우 30일 이내, 관세평가의 경우 90일 이내 사전교시 회답서

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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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교시 답변 및 적용

□ 사전교시 회답서에는 회답서의 등록번호, 사전교시 회답서를 발급한 세관, 처리일자, 

심사대상물품의 품명 및 상세내역, HS 코드, 결정내용과 이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사유 

등이 기재됨

등록번호 사전교시 회답서의 등록번호

세관 사전교시 답변을 한 세관

처리일자 사전교시 회답서의 작성절차 종료일

품명 심사대상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

화물의 개요 사전교시에서 심사대상 물품의 개요(성상, 성분비율 등)

세번 심사대상 물품의 세번(9자리로 구성)

관세율
- 처리 연월일이 속하는 연도의 관세율

- 협정세율은 관세 및 조정금액의 합계

내국세율 처리 연월일이 속하는 연도의 내국세율(연도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음)

분류 이유 상기 세번으로 분류되는 이유

근거 법령 해당 사전교시 관련 법령의 근거

<표 Ⅲ-4> 일본의 품목분류 사전교시 답변 항목

자료: 일본 관세청

등록번호 사전교시 회답서의 등록번호

세관 사전교시 답변을 한 세관

처리일자 사전교시 회답서의 작성절차 종료일

품명 심사대상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

세번 심사대상 물품의 세번(4자리, 6자리 또는 9자리로 구성)

화물의 개요
사전교시에서 심사대상 물품의 개요

(제조에 사용된 재료나 제조공정, 가공이 행해진 국가 등)

종별 GSP와 EPA 특혜세율 등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 등

답변 종별에 근거한 답변

원산지 인증 이유 원산지 인정 이유

근거 법령 해당 사전교시 관련 법령의 근거

<표 Ⅲ-5> 일본의 원산지 사전교시 답변 항목

자료: 일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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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교시 회답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전교시 회답서의 발급일로부터 유효함92)

□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시 세관은 유효한 회답서상의 거래와 동일하게 신고가 된 경우 

심사시 해당 회답서 내용에 따라 처리

□ 사전교시의 회답 내용은 세관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무료로 접근 가능

○ 사전교시 신청인의 성명이나 거래당사자 성명 등은 원칙적으로 익명으로 처리됨

○ 공개를 통한 조회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18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서 비공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3) 심사결정 수정 및 취소

□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개정이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우, 신청 내용에 대한 사

실관계 및 상황이 변경된 경우 세관은 회답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회답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원 회답서는 적용 불가능

4) 이메일을 이용한 사전교시 제도

□ 사전교시의 신청은 구두 또는 문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메일에 의한 신청도 

가능

○ 이메일 본문에 각 양식에 따른 신청날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수출입자 부호(있을 경우), 화물의 품명, 수입예정세관 및 심사에 필요한 구체

적인 항목을 기재하여 세관의 사전교시 담당 메일주소로 송부

○ 관세율표 적용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당해 물품의 제법, 성상, 성분비율, 구조, 기

92) 일본 관세관계기본통달 7-19,

    한상필,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원, 2010. 12,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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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용도, 포장 등에 대해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관세평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국가의 가공, 

제조에 대해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 적용, 원산지판정 및 관세평가에 대한 신청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기재

품목분류 사전교시 원산지 사전교시 관세평가 사전교시

신청날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수출입자 부호 (있을 경우)

수입예정세관

화물의 품명, 단가 및 제조시설 화물의 품명

신청 화물에 대한 사전교시 실적 유무 및 유사화물에 관련된 

수입실적 유무
 신청 사항

신청화물의 명세(성상, 
성분비율, 구조, 기능, 용도, 

포장 등)

신청 화물의 명세(가공, 제조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 설명

신청대상 협정의 명칭 등

관세율표 적용에 관한 의견 원산지 판정에 관한 의견 관세평가에 대한 견해

<표 Ⅲ-6> 이메일 신청서 작성 항목

자료: 일본 관세청

□ 사전교시 신청대상 화물의 수입예정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예정

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하고 수입예정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청

○ 신청을 받은 세관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답변

□ 이메일에 의한 사전교시는 원칙적으로 구두 사전교시와 같이 취급되므로 수입신고시 

세관심사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정확성을 기하고 수입시 세관심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문서에 의



72

한 신청이 요구됨

○ 이메일 사전교시 신청 중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교시에 준

하는 취급으로 전환되어 수입시에 적용됨

□ 제법, 성분비율 등 기밀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안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메일에 의한 신청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문서에 의한 신청이 요구됨

○ 또한, 화상, 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로 시스템의 용량이 초과되어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도 우려되므로 이런 경우 서면 신청이 요구됨

□ 이메일에 의한 사전교시 신청은 다음의 경우 회답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문서로 신청하

여야 함

○ 품목분류 및 원산지 사전교시

－ 가상의 화물에 관한 신청

－ 신청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신청물품에 대해 고소 또는 소송중으로 관세율표 적

용에 관하여 분쟁 중인 경우

－ 수입신고 물품에 관한 신청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 당해 물품의 제법, 성상 등을 파악

한 이해관계자 및 이들의 대리인 이외의 신청

○ 관세평가 사전교시

－ 가정의 사실 관계에 근거한 거래 등에 관한 신청

－ 구체적인 거래 등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화물에 관한 신청

－ 판단에 필요한 거래 내용 설명 및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신청

－ 관세 등의 경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에 관한 신청

－ 신청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거래 등에 대해 사후 조사, 고소 또는 소송 

중으로 관세 평가상의 분쟁 등이 발생하는 거래 등에 관한 신청

－ 분쟁 또는 분쟁의 우려가 매우 높은 거래 등에 관한 신청

－ 수입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브로커 등 또는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의 사정을 대체

로 알고 있는 이해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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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메일 사전교시 신청내용은 사전서면교시에 준하

는 취급으로 전환대상이 됨

○ 인터넷에 의한 사전교시 신청서(C-1000호-13)에 날인 또는 서명 이미지를 데이터로 

첨부하여 신청

○ 구체적인 화물 및 거래에 대한 신청

○ 견본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 서면교시 답변이 가능하다고 인

정되는 신청

□ 전환을 할 경우 세관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서면질의에 

준하는 취급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통지 C-1000호-14를 송부하고 전환 후 구체적인 

절차 등은 사전서면교시의 경우와 같게 됨

○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다는 통지를 이메일로 답변

○ 세관은 전환을 실시한 후 원칙적으로 품목분류 및 원산지의 경우 30일, 관세평가의 

경우 90일 이내에 문서로 답변

○ 답변 내용은 해당 답변서가 발급된 후 3년간 수입신고 심사시에 적용됨

○ 전환된 사전교시 신청 및 답변 내용은 세관 업무의 투명성 및 수입자 등에게 예측가

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라. 재심사 신청

□ 사전교시 답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사전교시회답서에 대한 의견 신

출서(C-1001호 및 C-1001호-1) 1부를 작성하여 회답서를 발급한 세관에 재심사 신청 

가능

○ 재심사 신청은 관련부서에 전달되어 재검토되어 보통 30일 이내 재검토 답변이 이

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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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캐나다의 사전심사제도

가. 개요

□ 캐나다의 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Customs Act) Section 43.1(1)과 60, 그리고 

NAFTA 등 각 개별 무역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관세법에 규정된 사전심사에 대한 내용은 Custom’s Memorandum D11-11-1(National 

Customs Rulings), Custom’s Memorandum D11-11-3(Advance Rulings for tariff 

classification), Custom’s Memorandum D11-4-16(Advance Rulings for origin)에 

정리되어 있음

□ 수입자, 수출자 및 권한 있는 대리인은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및 원산지표기에 대해 국가세관판결(National 

Customs Ruling: NCR)93)을 신청할 수도 있음

□ 캐나다의 사전심사는 수입예정인 지역의 관세청(Canada Border Service Agency: 약

칭 CBSA)의 지역세관에서 담당

○ 물품이 여러 지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 본사를 관할하는 지역세관에서 사전심

사를 담당

□ CBSA는 매년 대략 2,700건의 사전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390건이 CBSA 홈페

이지상에 공개되어 있음94)

93) 국가세관판결(NCR)은 단지 수입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특정 상품의 수입에 적용되는 관

세 규정에 대해 수입자 및 그의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서면진술임(수출자와 생산자는 신청 불가

능)

94) Revenue and Trade Management Program(Trade Compliance), CBSA, 2013. 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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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심사의 종류

1) 과세가격 사전심사95)

□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CBSA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부정확한 관세평가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 가능한 제도로 

심사당국은 적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제시함

 

□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은 건당 한 종류의 거래에 한정됨

○ 예를 들어, 각각 거래가격과 산정가격을 적용하는 두 명의 서로 다른 판매자와의 거

래에 대한 심사신청은 접수되지 않음

□ 사전심사 신청시 과세가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당해 물품에 대한 충분한 상세내역

이 요구됨

○ 해당 물품에 대한 상업송장, 신용장, 구매주문확인서, 계약서, 대금결제 증빙서류, 

보증 계약서, 판매조건, 로열티 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서, 상표권 계약서, 저작권 계

약서, 운임 증빙서류 등의 서류가 요구됨

○ 증빙서류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으면 심사담당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CBSA로부터의 사전심사 결정은 당해 물품의 수입시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데 적용됨

2) 품목분류 사전심사96)

□ 일반적으로 관세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는 관련 물품의 캐나다 내 수입자, 국외 수

출자 및 생산자, 수입물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통관 대리인 등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95) Memorandum D11-11-1, NATIONAL CUSTOMS RULINGS (NCR)

96) Memorandum D11-11-3, Advance Rulings for Tariff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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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물품의 수입예정일로부터 최소 12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나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신청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역세

관의 무역거래 법규준수 부서(Trade Compliance Division)에 제출되어야  함

○ 캐나다 내 신청인의 사무소가 없는 경우 수입예정지역 또는 수입자 소재 지역을 관

할하는 지역세관에 신청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에는 Memorandum D11-11-3의 부속서 A에서 별도로 정하

고 있는 사전심사 관련 모든 필요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 및 서명 요

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심사 신청은 기각될 수 있음

○ 신청인의 정보, 수입항, 과거 수입실적 여부, 품명·기능·구조 등 물품 명세, 제조

공정, 포장명세, 물품의 용도, 제품 카다로그·도면·사진, 수입자의 예상 세번 등 

기재

○ 필요한 경우 분석보고서나 견본 등을 제출하며, 수입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음

○ 신청시 모든 필요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사전심사 결정서의 발급이 지연되거나 

심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서명이 필요

□ 사전심사에 대한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심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불충분한 경우 신

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심사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담당관이 추가정보가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음

○ 신청자는 해당 통지일로부터 지정된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통지에 언급된 요건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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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하나의 개별 제품으로 한정

○ 그러나, 한 제품에 대한 사전심사가 다른 규격을 가진 유사제품에도 명확하게 적용

될 수 있는 경우 CBSA는 같은 종류의 여러 규격을 가진 제품군에 대해서 심사결정

서를 발급할 수 있음97)

○ 이 경우 CBSA는 하나의 신청 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 

□ 사전심사 담당기관은 사전심사와 관련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심사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제시된 양식에 규정되거나 기타 사전심사 결정과 관련한 추가정보를 요청

할 수 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은 이와 상충되는 NCR이나 통지 및 의견 등에 우선

3) 원산지 및 원산지표시 사전심사

가) 특혜 원산지98)

□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당해 물품이 원산지를 충족하고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IFTA(Canada-Isr

ael Free Trade Agreement) 또는 CCFTA(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국

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특혜 적용 여부 및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심사 신

청 가능

□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는 캐나다 내 수입자, FTA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 그리고 해당 물품에 대해 권한을 가진 당사자가 신청 

가능

97) 예를 들어,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색상이나 사이즈 등의 차이가 있는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 

98) Memorandum D11-4-16, Advance Rulings Under Free Trade Agreements



78

○ 체약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생산

자도 신청 가능

□ 사전심사 신청은 적어도 물품의 수입되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

청서는 신청인의 서명과 함께 영어나 불어로 작성되어야 함

○ 사전심사신청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 지난 후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이 계속 진행 

중인 수입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

□ 사전심사 신청은 수입예정지를 관할하는 CBSA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수입예정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

○ 세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심사 신청을 이관할 수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신청서는 직접 본청의 원산지 및 관

세평가 부서(Origin and Valuation Division)로 제출하여야 함 

□ 사전심사 신청은 개별 제품 또는 개별 쟁점사항으로 제한됨

○ 심사당국은 5개 이상의 별도의 제품과 관련된 신청을 접수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나, 일련의 상품에 대한 원산지(원산지표기)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들이 서로 

유사하여 하나의 상품에 대한 결정이 나머지 상품들에 대한 대표적인 결정으로 간

주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가능

□ 심사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전심사담당자는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인이 보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전

심사결정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유사한 쟁점에 대해 재심사나 사전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시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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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결정서는 모든 필요정보가 접수된 때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급되므로 사전

심사 신청시 이러한 기간이 고려되어야 함

○ 수입예정일로부터 120일 미만의 기간을 가진 사전심사 신청은 수입 전에 사전심사

결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당국이 120일 이내에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120일 이후에 수

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신청내용에 따라 처리됨

□ 심사담당자는 모든 관련 원재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사전심사 결정을 하고 

사전심사 결정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신청인에게 제공

○ 사전심사 결정은 신청서에 사용된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 서면으로 신청인

에게 제공됨

□ 사전심사 결정은 결정서가 교부된 날이나 결정서에 별도로 명시된 날(수입예정일보다 

늦지 않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일 이후 사전심사 결정 내용에 따라 수입

되는 물품에 적용됨

○ 사전심사 신청인이 수입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원재료 사실관계 

및 상황이 사전심사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수정 또는 취소되지 않은 심사결정

서에 기재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입 시 사전심사 결정 내용이 반영됨

○ 수입시 사전심사의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 수입자는 캐나다 세관송장, 상업송장, 캐

나다세관분류양식 등의 서류에 사전심사결정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그러나, 사전심사 결정은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위해 수입자가 원

산지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및 서명하면서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서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사전심사결정번호를 기

재하여야 함

□ 사전심사의 혜택은 오직 사전심사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한 당

사자에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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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결정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자도 수입시 해당 

사전심사결정번호를 인용할 수는 있으나 관세당국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사

항이 되는 것임

○ 또한, FTA 일방 당사자에게 발급한 사전심사 결정서는 상대국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음

□ 사전심사 결정은 당해 결정의 기초가 되는 원재료의 사실관계 및 상황에 변화가 없고 

모든 거래조건이 사전심사 결정 내용과 일치하며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함

○ 일부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그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제한된 유효기간을 가질 수 있

으며, 이 경우 사전심사결정서에 언급됨

○ 사전심사 결정이 사전심사 전후에 이루어진 국가세관 판결, 통지, 의견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이 우선함

□ 심사담당자는 사전심사 대상물품이 사전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산지검증, 원산지 

재심사, 또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나 법

원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을 연기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인은 심사결정서가 발급되기 전 언제든지 사전심사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인만이 재심사 신청, 수정 또는 철회 가능

□ 심사담당 세관 및 CBSA 본청은 다음의 경우 심사결정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사실관계, 물품이나 원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를 결정하는 사전

심사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사전심사 결정이 각 FTA 협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사전심사에 기초가 되는 구성원재료의 사실관계나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 FTA 특혜관세 적용 비대상이거나 철회된 물품의 경우

○ FTA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부가가치기준 등 사전심사의 조건에 따르지 



Ⅲ.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81

않은 경우

○ FTA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구성원재료 내용이 부

가가치기준에 따른 사전심사 내용과 다른 경우

○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신청 시 부가가치 또는 재

료비를 계산하는 근거자료 및 계산방법에 오류가 있거나 구성원재료가 정확하지 않

은 경우 

○ 캐나다 법원이나 재판소의 결정이나 변경된 캐나다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등

□ 수정이나 취소의 효력은 수정이나 취소한 날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됨

○ 필요한 경우 심사당국은 수정이나 취소의 효력 발생일은 90일까지 연기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 사실에 대한 오류나 구성원재료에 누락이 있어 수정이나 취소된 사

전심사 결정이 신청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수정이나 취소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

해 소급 적용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서에 기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비공개 처리되며 이를 제외한 특정

내용이 공개됨

□ 사전심사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90일 이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진

행한 관세당국은 재심사 결과 통지를 사전심사 결정서의 형식으로 추가 발급

○ 재심사 요청서에는 해당 사전심사결정번호와 함께 재심사를 요청하는 근거를 제공

하여야 함

○ 재심사 결과 사전심사 결정을 정정한 경우 재심사 결정은 원 사전심사 발급일까지 

소급하여 적용

나) 비특혜 원산지99)

□ 비특혜 원산지 사전심사는 NAFTA, CIFTA 및 CCFTA의 사전심사제도와 다른 것으로 

99) Memorandum D11-11-1, NATIONAL CUSTOMS RULINGS (N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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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정에 따라 MFN(Most-Favoured-Nation) 관세대우가 부여

된 모든 국가에 대해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 비특혜 원산지와 관련한 사전심사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서 서면으로 결정서가 제공됨

□ 비특혜 원산지는 MFN 관세대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관세조치, 원산지 표시 요구

사항, 그리고 차별적 수량제한이나 관세할당과 같이 비특혜 조치로 사용되는 모든 원

산지 규정을 포함

○ 정부조달이나 무역통계에 사용되는 원산지규정까지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정부조달

과 관련된 원산지규정은 캐나다에 적용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사전심사 결정

서는 발급되지 않고 있음

□ 사전심사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

○ 캐나다에 지속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래의 수출입이라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

○ 계속 진행중인 수입과 관련된 사전심사 신청은 미래의 수입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

되어야 함

□ 사전심사 신청서는 영어나 불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사전심사결정서

가 발급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사전심사결정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발급하지 않음

○ 제공되는 정보는 신청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원산지 표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목적의 사전심사를 제외한 사전심사신청서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수입예정지역의 무역행정관리청(Trade Administration Services: 

TAS)내 민원부서(Client Service)에 제출되어야 함

○ 수입예정지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 관할 지역으로 신청

○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전심사는 관할지역의 TAS내 원산지표시 전문가에게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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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어야 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목적의 비특혜 사전심사 신청서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TAS 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서로 제출되어야 함

□ 사전심사 결정서는 모든 필요 정보가 제출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0일 이

내 물품의 신청인에게 발급

○ 사전심사 결정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어야 하므로 심사담당

부서가 모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전심사 결정서는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사실관계와 조건이 동일한 경우 3년간 유효함

□ 비특혜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는 단지 행정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재심사를 위한 절차가 없으나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음

○ NAFTA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 등 관세조치에 대한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재심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NAFTA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

입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사전심사도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사전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음

○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대한 사전심사의 경우 수입자는 특별수입규제조치법

(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 규정에 따라 산정된 관세의 재결정을 요청

할 수 있음 

4) 기타100)

가) 수입규제품목(Import Control List: ICL)에 대한 심사

□ 캐나다에서는 수출입허가법(Export & Import Permit Act)과 특별수입규제조치법

100) Memorandum D11-11-1, NATIONAL CUSTOMS RULINGS(N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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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A: Special Import Measure Act)에 의해 지정된 품목이나 농수산물, 의료기기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캐나다 외교통상부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FAITC)에서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고 안전인증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 가능

○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매년 캐나다 법무부에서 업데이트하고 있음101)

□ 그리고, ICL상의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 적용물품은 관세율표에서 별도

로 지정한 농산물분야의 물품과 관련이 있음

□ 이에 따라, FAITC의 허가가 필요한 ICL 물품 및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원칙

이 적용되는 TRQ 대상 농산물의 수입에 대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특정 농산물의 수입 할당량은 심사결정서 발급되는 시점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

전심사 결정서에는 할당물량 이내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과 할당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율이 모두 언급됨

나) 수입금지 물품에 대한 심사

□ 관세율표 9807.00.00과 9898.00.00에 분류되는 수입금지 물품102)에 대해서도 사전심

사 신청 가능

□ 관세율표 9899.00.00에 분류되는 음란물에 대해서도 수입자나 수출자가 수입 전에 사

전의견을 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CBSA 담당자는 제출된 샘플이 실제 수입시 관세율표 9899.00.00의 음란물

에 분류되는 물품인지에 대한 의견만을 제공함

101) kotra 국가정보 - 캐나다의 통관 및 운송제도

102) 중고 항공기, 중고 매트리스 및 관련 재료, 잘못된 원산지 정보 기재 물품 및 상표권상 수입이 

금지된 물품, 중고자동차, 총기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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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전심사 절차

1) 사전심사 신청 및 심사

□ 사전심사는 수입이 예정된 지역의 관할 세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함

○ 수입예정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수입자의 관할로 신청할 수 있음

○ CBSA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사전심사신청을 이관할 수 있음

○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신청서는 직접 본청의 Origin and 

Valuation Division으로 제출하여야 함 

□ CBSA는 제출된 사전심사 신청서에 포함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충족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

○ 신청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에 언급된 사항에 대해 신청서를 보완하

거나 요청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지정된 기간 내 충분한 보충정보의 제공이 없을 경우 해당 사전심사는 종료되

고 철회된 사안으로 간주

○ 또한, CBSA는 심사 중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전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기재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CBSA는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에 심사 결정

○ 모든 필요 정보들이 제출된 시점부터 기산하므로, 사전심사 신청이 미비하여 보완

이 요청된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 결정

○ 따라서, 수입예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입전에 사전

심사 결정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음 

□ 사전심사요청은 심사결정서가 발급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자에 의해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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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결정

□ 심사결정서는 서면으로 사전심사 번호, 품목분류 번호와 결정의 사유 등 심사결정의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며 신청 당시 작성된 언어로 발급됨

□ 심사 결정은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 발생일을 결정서에 별도로 

명시함

○ 심사결정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에 수입되고 결정서에 표기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적용

□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재검토·재결정이 필요할 경우, 그리고 캐나다 국제무역위

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의 발급은 지연될 수 있음

○ 또한, 심사담당자는 예정된 수입일 이전에 심사결정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

나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은 취소되지 않은 이전의 결정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지만 

상충되는 경우 더 빠른 날짜에 발급된 건이 우선함

○ 사전심사 결정과 NCR, CBSA의 통지 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본청이나 지역세관

은 즉시 관련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며,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전심사 결정이

나 NCR을 발급하거나 수정 또는 취소

□ 다음의 경우 CBSA는 심사결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심사 거절된 사유와 함께 해당 서

면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송

○ 해당 요청이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 의회, 자유무역협정위원회 혹은 이와 관련한 각종 관련 단체에서 인정받기 

이전 단계에 있는 문제와 관련된 경우

○ 동일제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재결정하거나 동일 쟁점사항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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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우

○ 신청된 물품이 검증의 대상인 경우 

○ 모든 원재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사전심사 신청이 가상의 상황인 경우

○ 카다로그 상품과 같이 여러 물품과 관련된 신청인 경우

○ 사전심사 신청이 입안예고된 법률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경우

○ 이미 발생하여 통관 종료된 수입과 관련된 요청일 경우

□ 사전심사 결정 내용은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 있음

○ 인적정보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상표명 및 품명 등의 항목이 공개됨

○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이나 재검토 요청시 영업비밀에 대해 CBSA에 비공개 요청

을 할 수 있음

3) 심사결정의 효력과 적용

□ 수입된 물품의 구성원재료 및 상황이 사전심사 신청시에 제출된 원재료 및 상황과 동

일하고, 사전심사 결정서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해당 결정서가 수정·변경이나 철

회·취소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수입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

입하는 경우 CBSA를 구속함 

○ 그러나, 사전심사 결정서가 발급된 이후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구성원재료와 관

련된 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된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CBSA를 구속하지 

않으며,  CBSA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취소나 수정할 

수 있음

○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발급된 사전심사결정서의 경우 사전심사 결정 내용과 정황이 

동일하고, 해당 수출자나 제조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와 관계없이 해당 사

전심사 결정이 적용됨

○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심사 결정을 발급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전심사 결정에 

대해 재심사 신청을 하거나 수정이나 철회의 통지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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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입시 사전심사 결정의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는 캐나다 세관

송장(Canada Customs Invoice, Form CI1), 상업송장, 캐나다 세관물품분류양식

(Canada Customs Coding Form, Form B3), CADEX(Customs Automated Data 

Exchange System)시스템103)에 사전심사결정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

□ 유효한 사전심사 결정 내용과 정황이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의 책임으로 

사전심사결정 번호를 인용함으로써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음

○ 다른 수입자에게 발급된 사전심사결정번호를 인용하는 것은 해당 수입에 대해 

CBSA를 완전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는 사안임

□ 사전심사결정서는 CBSA가 수정 또는 철회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 논쟁

결과에 따라 수정될 때까지 유효함

○ 특정 사전심사의 경우는 그 특성상 제한된 유효기간을 가질 수도 있음

4) 심사결정 수정 및 취소

□ CBSA는 사전심사 결정의 유효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재검토할 수 있으며 다

음의 경우 심사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사전심사가 물품의 품목분류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캐나다 법원의 결정이나 관련법의 변경내용을 따라야 하는 경우

○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재료에 대한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는 경우 

○ 관세청장이 법 60(4)(b)에 근거하여 사전심사를 변경하는 경우

□ 사전심사는 CBSA 본청이나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한 지역세관이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103) CADEX는 수입업자와 중개업자들이 이미 반출된 제품에 대해서 CBSA에 각종 통관양식을 전자

통신 형태로 송부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캐나다󰡕, 

2013.11,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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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전심사 신청인만이 수정 또는 철회 신청 가능

□ 신청인에게 심사결정의 취소나 변경에 대한 서면통지는 새로운 사전심사 결정서가 발

급된 것으로 보며, 취소나 변경의 효력은 취소나 변경된 심사결정서의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 수정이나 취소 통지의 발급일에 원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은 중단됨

○ 취소나 변경에 대한 서면통지에 취소나 변경의 효력 발생일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

에는 해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 법률의 개정으로 사전심사 결정이 무효가 된 경우 신청인은 원 결정서를 발급한 CBSA 

세관에 새로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심사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는 취소나 변경일 이후의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효력 발생

○ 사전심사 신청에 오류가 있거나 구성 원재료를 누락하여 심사결정 내용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전심사에 근거가 되는 원재료나 상황이 변경되어 결정서 발급 

후 정정하기 위해 효력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 결정은 관련 상황의 변경

일로 소급하여 취소되거나 수정될 수 있음  

○ 그리고, 해당 심사결정의 수정이나 취소가 신청인에게 이득인 경우에도 소급 적용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사전심사의 취소나 변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CBSA는 신청에 의해

서나 자발적으로 심사결정의 취소나 변경에 대한 효력 발생일은 90일을 초과하지 않

는 기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

○ 신청인이 해당 심사결정을 신뢰하여 수행하는 것이 손해라고 입증하여 신청하는 경

우 효력 발생일을 연기할 수 있음

○ CBSA는 연기된 효력발생일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여 통지하며, 해당 지연기간에 수

입되는 물품에 대해 평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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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심사 신청

□ 사전심사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수입 전에 사전심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가능

○ 신청인에게 불리한 사전심사 결정서를 수취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그 뒤

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신청인만이 재심사 신청 가능

○ 재심사를 요청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전심사 

결정서 사본, 재심사 요청의 근거 및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재심사 신청은 우편 또는 직접 재심사를 담당하는 부서(Recourse Division)에 하거나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한 담당부서에 수신을 “Recourse Division”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재심사 신청서는 신청인의 서명을 포함하여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되어야 함

□ CBSA는 종종 사전심사를 근거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검증하고 조정하며 신청 당사자

가 자진 조정할 수도 있음

○ CBSA로부터 사전심사 결과가 조정되었음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 가능

□ 재심사에 대한 서면결정은 원 사전심사 결정서를 대체하며 유리한 재심사 결정은 이전

에 수입한 물품에 대한 환급 신청 근거가 됨

○ 또한, 분쟁 중인 사전심사 결정내용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 그에 따른 결과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재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CBSA의 재심사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90일 이내

에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에 이의제

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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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T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연방법원에 불

복청구 가능하나, 단지 법률문제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6. 영국

가. 개요 

□ 영국은 EU회원국으로서 유럽공동체관세법(CCC) 2913/92 제12조와 CCIP(Commission 

Regulation(EEC) 2454/93)에 의거하여 HMRC(Her Majestry's Revenue and 

Customs: 영국 국세·관세청, 이하 HMRC)에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 HMRC 관세심사팀(ECSM Duty Liability Team)에서 주관하며, 다만 일반원산지에 

관한 신청서는 기술혁신부서(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에 

의견을 구하여 처리하고 있음

□ 법적 근거는 EC 관세법(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제12조 및 관세규정

(Commission Regulation(EEC) No. 2454/93) 제2조(BTI)와 제5조 내지 제14조

(BOI)에서 찾아볼 수 있음104)

□ EU에서 사전심사는 EU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대한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및 원산지에 대한 BOI(Binding Origin Information)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BTI와 BOI는 수출입신고 전에 무역업자에게 각각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대한 법적 확

실성을 부여하고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제도임 

○ 실제로 수출입거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수출입이 

완료됐거나 통관절차가 진행중인 물품은 BTI 또는 BOI 대상이 될 수 없음

○ 특혜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와 비특혜 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를 포함

104) 다만, EU 원산지 의정서에는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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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업자들이 유리한 BTI 결정을 받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에서는 BTI를 당해 결정서를 적용하고자 하는 국가에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소재한 

국가의 관세당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실무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 또는 WTO의 품목분류 결정에 의해 BTI 결정 내용의 변경이 당사

자에게 통지되지 않아 높은 세율로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 결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는 종전의 BTI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CCC 제217조에 따라 종전의 

BTI에 근거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신관세법 제90조(1)(b)에도 동일하게 규정

□ BTI와 BOI 결정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 즉 모든 회원국의 관세당국

에 의해 내려진 결정으로 원산지를 결정할 당시와 물품 및 상황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BTI와 BOI 결정의 효력은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물품의 

화주에 대하여, 관세당국이 정보를 제공한 날 이후에 통관절차가 완료되는 물품에 대

해서만 관세당국을 구속함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역시 BTI 또는 BOI의 당사자(holder)와 결정서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당사자 외의 제3자가 증거로서 BTI를 참조

하는 것은 허용됨을 판시105)

－ 따라서 EU 외 제3국의 BTI 당사자(non-EU BTI holder)는 본인을 대리하여 수

입신고를 위임할 EU 소재 물류서비스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역외 수출입업자 

대신 물류서비스업자가 BTI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회원국의 관세당국에서 결정한 BTI 데이터베이스는 EU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105) ECJ, 15 September 2005, nr. C-495/03(Intermodal), ECJ, 07 April 2011, nr. C-153/10(Sony 

Supply Chai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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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EBTI-database(European Binding Tariff Information 

database)에서 조회할 수 있음

2) EU 신관세법의 개정 내용

□ 개정 관세법에도 BTI와 BOI의 대상은 수출입예정물품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당국 및 

수출입자와 긴밀한 공조와 정보공개를 통하여 투명성을 촉진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

음106)

□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EU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107)에 따른 BTI와 

BOI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108)

□ 신관세법의 적용 이후 BTI 또는 BOI 결정서는 관세당국뿐만 아니라 결정서를 받은 당

사자(holder) 또한 구속함109)

○ BTI 및 BOI 결정이 당사자 또한 기속하게 됨으로써, 관세당국의 의사결정절차에 

106) European Union Modernised Customs Cod(MCC) Article 8 Provision of information by the 

customs authorities

     1. Any person may request informa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customs legislation 
from the customs authorities. Such a request may be refused where it does not relate 
to an import or export operation actually envisaged. 

     2. Customs administrations shall maintain a regular dialogue with economic operators and 
other authorit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They shall promote 
transparency by making the legislation, administrative rulings and application forms 
pertaining to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vailable to economic operators free of 
charge and, wherever practical, through the Internet.

107) 2013년 10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Regulation(EU) No 

952/2013｣을 공포, ｢Regulation (EEC) No 3925/911)｣, ｢Regulation (EEC) No 2913/92｣
(Community Customs Code; 유럽관세법), ｢Regulation (EC) No 1207/20011)｣는 2016년 6월 1

일자로 폐지함. EU 신관세법이  발효된 날(2013년 10월 30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EU집행위원

회에서 위임법령(delegated and implementing acts)을 채택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

108) 주EU 대사관, volume 1, number 2, “Binding Tariff Information,” Deloitte, Customs & 
Global Trade Newsletter, 2013. 5.

109) 기속력의 범위와 유효기간의 개정과 관련하여 BTI 당사자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BTI 결정을 받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잘못된 BTI결정을 신고함으로써 허위신고죄의 성립 등의 형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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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품목군별 전문팀의 수

요가 전망되고 있음

□ 또한 BTI의 유효기간을 종전의 6년에서 BOI와 같이 3년으로 단축시켜 BTI와 BOI의 

유효기간을 통일

○ 급격하게 변화하는 무역환경과 최신기술의 발달 속도를 반영

□ 그리고 기존에는 관세당국이 결정 당사자에게 세관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데에 반하여, 

유효한 BTI 및 BOI 소지자는 신고서에 당해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개정

○ BTI 결정서의 당사자는 통관절차의 진행중에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이 BTI 적용대

상 물품임을 수입신고서에 표시하고 BTI 결정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이밖에도 품목분류에 관하여 회원국 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

하고 신청목적을 제한하는 등의 개정 내용이 있음

○ BTI의 대상물품에 ‘동종물품(one type of goods)’의 개념을 삽입. 이는 유사한 특

징을 가졌지만 품목분류와는 전혀 무관한 특별한 특성을 가진 물품을 뜻함

○ 회원국 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

－ 동일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이견을 가지는 양자 회원국은 합의절차 개시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상호간의 협의(consult)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 조정에 실패

한 경우 각 회원국은 즉시 유럽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BTI와 BOI의 신청은 다음 경우에는 EU 세관당국에 접수되지 않음

－ BTI 또는 BOI 보유자가 이미 발급받은 동일 상품에 대해 발급한 세관 또는 다른 

세관에 신청한 경우, 특히 BOI의 경우는 같은 원산지 기준하에서의 신청 

－ BTI 또는 BOI의 의도된 사용, 세관절차를 위해 의도된 사용과 관련이 없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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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심사제도의 종류

1)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품목분류 사전심사)

□ 신청에 의한 서면상의 품목분류 심사결정으로서, 통관 시에 정확한 품목번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관세 등 납부세액과 허가, 승인 등의 요

건확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CCC 규정상 BTI 신청 대상은 수출입 통관절차가 실제로 예정된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

으며, 신청서에 신청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품목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

○ 이는 모든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을 의미하며, BTI 결정은 소급하여 내려질 수 없음

○ 따라서 수출입 통관이 예정되지 않은 물품,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한 

BTI 신청서는 반려됨

○ 다른 회원국에서 동일한 물품에 대한 BTI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

□ 신청 품목당 하나의 사전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물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물품의 성분, 기술명세서 및 특정 기능 등 품목의 특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필요한 경우 샘플을 제출할 수 있으나, 섬유류, 신발류 및 도자기 제품(ceramics)은 

항상 샘플을 제출하여야 함

○ 물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없는 경우 BTI 신청서는 반려됨

□ 사전심사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HMRC에서 샘플에 대한 실험실에

서의 분석, 기술자문, 반품에 필요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 통지서에는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번호와 함께 효력의 기산일을 나타냄

○ 결정서가 발급된 물품을 표시하는 참조번호, 사전심사 결정서의 당사자(holder)의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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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 사전심사 결정의 법적 근거

□ 결정일로부터 3년간 모든 관세당국을 법적으로 구속함(legally binding)

○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정 요구사항은 아님

□ 사전심사 결정서의 효력은 당해 사전심사 결정서의 당사자(holder)에게만 유효하며, 

양도 불가능함(not transferable)

□ 사전심사 결정서가 발급된 물품의 화주는 수입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C88)의 44란에 BTI 참조번호를 기입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

○ 대리인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BTI 결정서의 존재 여부와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를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BTI 결정서의 전자사본을 발급하여 EU BTI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여 모든 EU 회원

국의 관세당국이 해당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관부서에 심리

(Departmental review)를 신청할 수 있음

2) BOI(Binding Origin Information, 원산지 사전심사)110)

□ BOI는 상호주의 협정 및 GSP(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와 같이 호혜주의

적 성격으로 일방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특혜원산지(Preferential Origin)

와 기타 관세 조치를 규제하기 위한 일반원산지(non-Preferential Origin) 모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음

○ 일반원산지에는 특혜관세율을 제외한 반덤핑관세 대상 여부, 관세율 할당 적용대

상,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가 포함됨

110) HMRC Notice No.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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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 결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EC 회원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EU회원

국의 모든 관세당국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원산지 결정기준의 해석이나 

제품의 생산과정과 관련하여 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특히 도움이 되기 

때문

○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하여 생산과정이나 계약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BOI 

결정의 효력이 유효

○ 또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BOI에 기술된 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

일하고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생산과정의 정황이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

어야 함

○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BOI는 당해 수출입 신고건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함

□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에 이해관계가 있는 수출입자는 품목당 개별적으로 BOI를 신청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에 BOI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 BOI 결정서가 발급되기 전에 BOI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BOI 결정 당

사자만 가능함

□ BOI 신청서는 1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2번 항목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holder), 8번 항목인 물품 및 원재료 명세, 물품의 상표와 모델번호 등 

영업기밀로 다루고자 하는 항목들을 기입하는 9번 항목과 12번에 기재하는 EXW 가격

정보는 기밀로 처리됨

○ BOI 신청인 및 결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이름·주소 등 기본 정보, 해

당 품목의 품목분류 번호, 거래 유형, 특혜원산지 또는 비특혜원산지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거법령, 물품 설명, 영업기밀 등 특이 사항,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EXW 

가격, 샘플 등, 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기존에 발급받았던 BOI 또는 BTI 참조번

호, 서명

○ 8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재료, 부분품 및 부품의 원산지, 품목분

류번호와 가격과 공정내역을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출국 소재 제조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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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하는 경우, 제조자가 직접 HMRC 담당 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BOI 신

청서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실제로 물품이 수출입되지 않거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BOI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음

○ BOI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는 관세 및 내국세관리법(the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section 167, 168 및 170에 따른 벌칙이 적용됨

□ BOI 처리는 수수료 없이 진행되고, 신청서를 심사하여 45일 이내111)에 결정서를 발급

하고 있음

○ 샘플을 분석하거나 전문가의 자문 및 샘플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물품에 대해 기존에 BOI결정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와 신

청서상 기재된 내용이 충분한지를 심사

□ BOI 결정서는 BOI를 발급받고자 하는 당사자(holder)에게만 적용되며, 이후에 수입

되는 동일한(identical) 물품에만 적용될 수 있음

□ BOI 결정서의 내용은 결정서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3년간 유효하며, 만

료되는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

○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및 EC 법령과 상충되어 

결정에 필요한 상당한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

○ 그러나 신청인이 당해 물품이 해당 거래계약상의 물품임을 입증한 경우 6개월까지

는 당해 결정서의 내용이 유효함

111) EC 관세법에서는 처리기간을 최대 15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HMRC에서는 이 기간 내에 처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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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전심사 절차112)113)

□ 개별 품목에 대해 각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물품의 화주 또는 화주의 명의로 직접 대리

하는 신청인만 신청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은 서면으로 회원국, BTI 및 BOI가 적용될 회원국 또는 신청 기업의 사업장이 소

재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114)115)에 제출

□ 사전심사 신청서에는 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결정에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동

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사전심사 사례를 참조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일부 정보는 각 회원국의 재량으로 기밀사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holder)의 화주 성명 및 주소(신청서 2번 항목)와 

물품 가격 및 상표권, 모델번호, 성분분석결과 등의 정보(신청서 9번 항목)는 관세

당국에서 기밀로 지정할 수 있음

－ 결정서를 발급받는 자(holder) 또는 신청인(applicant)의 성명, 주소

－ BTI: 결정받고자 하는 품목번호의 종류: (6단위의 HS(the Harmonised System)

번호, 8단위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the Combined Nomenclature), 쿼터, 

반덤핑관세 등의 비관세무역조치 목적의 9단위 및 10단위 TARIC), 물품과 품목

분류에 관한 상세한 설명서, 물품의 성분, 성분조사에 사용된 방법, 예상 품목분

류번호(the classification envisaged) 

－ BOI: 근거 법령(EU 관세법 제22조(비특혜원산지) 또는 제27조(특혜원산지)), 원

산지 결정기준, 사용된 원재료 및 원재료의 원산지, 품목분류, 가격 및 기타 사항

112)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lassification_goods/index

_en.htm

113)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rules_origin/introduction/index

_en.htm

114) OJ C 232,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13:246:0010:0014:

EN:PDF

115) OJ C 106,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11:106:0006:0010:

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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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공정명세서 또는 기타 특정 기준). 특히 원산지 결

정에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예상 원산지를 기재하여야 함, 물품의 성분, 성분

조사에 사용된 방법 및 필요한 경우 EXW 가격

－ 물품의 성분과 원재료에 관한 샘플, 사진, 계획서, 카탈로그 등 기타 문서 등에 대

한 첨부서류

－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공식적인 언어로 번역본을 제공한다는 

동의서

－ 관세당국 및 일반인에 대하여 기밀유지로 다뤄지는 기타 특이사항

－ 신청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사전심사 신청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과 관

련한 사전심사 결정을 적용했는지 또는 기존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필수항목임

－ 사전심사 결정 내용이 EU 위원회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는 것에 대한 동

의. 단, EU 관세법 제15조116)에 따른 회원국 간의 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은 예외

적으로 적용

□ 신청을 받은 관세당국은 BTI의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BOI의 경

우 15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를 유럽 집

행위원회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함

○ 유럽 관세법 부속서 1A의 서면 양식을 사용함

○ 통지 기한은 관세당국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수한 때부터 산정

되고, 신청자에게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기산일의 발효시점을 통지하여야 함

○ 심사 결정통지서에는 기밀로 취급될 항목들이 표시되어야 하며, 관세법 제243조에 

따른 불복청구권을 명시하여야 함

116) All information which is by nature confidential or which is provided on a confidential 

basis shall be covered by the duty of professional secrecy. It shall not be disclos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without the express permission of the person or authority 

providing it.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shall, however, be permitted where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obliged to do so pursuant to the provisions in force,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legal proceedings. Any disclosure or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shall fully comply with prevailing data protection provisions, in particular Directive 

95/46/EC and Regulation (EC) No 4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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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유럽 집행위원회 또한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전달하여야 함. 이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의 사용이 가능

□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샘플 분석 및 전문가의 검토 과정에서 별도로 발

생하는 비용은 부과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의 효력은 당해 결정을 받은 자(holder)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자는 원산지 결정대상 물품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황들(circumstances)이 모든 면에서 사전심사 결정서의 물품 및 정황과 일치한다

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사전심사 결정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관세당국은 당사자로 하여금 통관대상물

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을 받았음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서의 효력은 해당 사전심사 결정국가가 아닌 모든 EC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으며, 결정일(the date of issue)로부터 3년간 효력이 있음

□ 다만, 품목분류에 관한 법령의 공포, 국제적인 해석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불충분한 경우 이에 근거한 사전심사 결정은 취소(annul)될 수 

있음

○ 회원국 간에 EC 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117)의 해설서(explanatory 

note) 또는 유럽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판

결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국 간에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에 있어 해설서

(explanatory note) 및 의견서 또는 유럽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제적인 수준에서 품목분류 의견 또는 품목분류표(Nomenclature) 해설서의 변경

이 있는 경우, 국제적인 수준에서 WTO 원산지에 관한 협약 또는 이 협약의 해석에 

117) 1952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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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해설서 또는 원산지 의견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수출입자는 유예기간(“period of grace”) 동안 

BTI 결정을 적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국제적인 해석의 변경 또는 신청서 정보에 오류 또는 부족이 있어 BTI 결정의 효

력이 정지된 경우, 다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또는 오류에 관한 공

표 또는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간의 기간 동안은 당해 BTI 결정서를 적용할 

수 있음

□ 만약 결정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118), 유럽 집행위원회는 직접 또는 회원국의 요청

에 의해 쟁점 사안을 다음 달 회의 안건으로 발의하거나 다음 회기의 안건으로 상정하

여야 함

○ 절차에 따라 유럽 집행위원회는 가능한 한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통일된 품목분류 

및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결정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

정자(Decision maker)에 새로운 정보 또는 재심사를 신청, 결정당사자가 아닌 HMRC

의 ‘ECSM Review and Appeals Team’에 심리를 신청하거나 HMRC와 독립기관인 행

정재판소(the Tribunal)에 직접 불복청구를 신청하는 3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우선 해당 기관에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이때 추가정보를 제출하거나 결정기관의 오류에 대해 담당자와 논의

(discussion)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대부분의 사안이 이를 통해 해결된다고 보고 

있음119)

○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정서를 발급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담당자에게 

심리(review)를 신청하거나 직접 행정재판소(tax tribunal)에 심리(hearing)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118)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란, 동일한 품목번호에 해당하고 동일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따라 원산

지가 결정된 품목의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및 동일한 제조공정을 거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원

산지가 상이한 경우를 말함

119) factsheet HMRC1(http://www.hmrc.gov.uk/factsheets/hmrc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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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TI BOI

신청서 

내용

－ 결정서를 발급받는 자 또는 신청인의 성

명, 주소

－ 재발급 여부

－ 결정받고자 하는 품목번호의 종류: 

(HS/CN/TARIC)

－ 물품과 품목분류에 관한 상세한 설명서

－ 물품의 성분, 성분조사에 사용된 방법 

－ 물품의 성분과 원재료에 관한 샘플, 사진, 

계획서, 카탈로그 등 기타 문서 등에 대한 

첨부서류

－ 예상 품목분류번호

－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공식적인 언어로 번역본을 제공한다는 동

의서

－ 관세당국 및 일반인에 대하여 기밀유지로 

다뤄지는 기타 특이사항

－ 신청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BTI 신청물품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과 관련한 BTI 

결정을 적용했는지 또는 기존 사례가 있는

지 여부

- BTI 결정내용이 EU 위원회의 공식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되는 것에 대한 동의

－ 결정서를 발급받는 자, 신청인 및 대리인

의 성명, 주소

－ 근거조항(EU 관세법 제22조: 비특혜원산

지 및 제27조: 특혜원산지)

－ 물품과 품목분류에 관한 상세한 설명서

－ 물품의 성분, 성분조사에 사용된 방법 및 

필요한 경우 EXW 가격

－ 원산지 결정기준, 사용된 원재료 및 원재

료의 원산지, 품목분류, 가격 및 기타 사항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공정명세서 

또는 기타 특정 기준). 특히 원산지 결정

에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예상 원산지

를 기재하여야 함

－ 물품의 성분과 원재료에 관한 샘플, 사진, 

계획서, 카탈로그 등 기타 문서 및 제조공

정 및 원재료에 가해진 작업 등에 관한 명

세서

－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공식적인 언어로 번역본을 제공한다는 동

의서

－ 관세당국 및 일반인에 대하여 기밀유지로 

다뤄지는 기타 특이사항

－ 신청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BOI 신청물품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과 관련한 BOI 

결정을 적용했는지 또는 기존 사례가 있는

지 여부

－ BOI 결정내용이 EU 위원회의 공식 데이

터베이스에 보관되는 것에 대한 동의

처리기간 3개월 150일 이내

유효기간 3년

<표 Ⅲ-7> EU 사전심사제도

○ 심리의 경우 행정청에서 심리절차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절차 진

행 여부를 회신하여야 함.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신하

여야 함. 이 경우에도 추가정보를 제출할 수 있음

○ 심리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재판소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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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의 사전심사제도 

가. 개요

□ 중국은 관세법 제43조에서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입자는 품목분류 등에 대해 

중국 해관에 서면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사전심사의 상세 내용에 대해 조례 등의 하위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동일한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당해 품목분류 등의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해관은 상품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 내용을 공개해야 함

나. 사전심사의 종류

1) 과세가격 사전심사120)

□ 사전가격심사제도는 수입신고 전에 기업의 신청에 의해 수입 해관에서 수입물품의 가

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제도

○ 중국해관은 통관의 효율성 제고, 수입화물 과세가격의 정확한 평가 및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가격에 대한 사전심사 잠정규정｣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직할해관 관세심사부서에서 관할 구역내 사전가격 심사업무를 수행

□ 기업분류기준 A류, AA류 해당 기업으로서 수입물품 시장가격 변동이 큰 물품, 수입물

품의 가격자료가 부족한 물품 등 수입 당시 가격확정이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 적용됨

120) 관세청 북경관세관, ｢중국의 수출입·관세동향과 통관관리｣, 2013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Notice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n 

Issuing the Interim Provisions on the Pre-examination of the Price of Imported Goods, 

2011



Ⅲ. 주요국의 사전심사제도 105

○ 시장가격 변동이 심하여 적시에 가격자료 파악이 곤란한 물품

○ 가격자료가 부족하여 일선 해관에서 수차례 가격을 질의한 물품

○ 가격심사 중 해결이 곤란한 문제가 존재하여 수차례 심사를 요청한 물품121)

□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물품수입지 관할 해관에 서면으로 신청해

야 하며, 해관은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사전가격심

사 결정서를 발급함

□ 심사 결정서는 90일 동안만 유효하며 30일 추가 연장 가능

□ 신청기업은 실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의 비고란에 사전가격심사 결정

서 번호를 기재하고 사전가격심사 결정서 사본과 기타 수입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

하여 제출

□ 해관은 실제 수입물품과 사전가격심사 결정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사전가격심

사 결정된 과세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관세를 산정함

○ 실제 수입물품과 사전가격심사 결정서상의 물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

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 방법과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

□ 해관은 아직 사전심사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122)

2)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123)

□ 중국해관에 등록된 수출입 기업은 수출입통관 전에 해관에 수출입 화물의 사전품목분

121) 관세청(북경 관세관), ｢중국의 수출입·관세동향과 통관관리｣, 2013. p. 18

122) China Customs to issue Advanced Valuation Rulings, PWC(www.pwccustoms.com)

12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사전회시 잠정시행방법(Decree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 158),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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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신청하여 품목분류 결정서를 받을 수 있음

○ 수출입 기업은 화물의 수출입신고 45일 전에 수출입지 성급해관124)에 사전품목분

류를 신청

○ 수출입 기업은 해관이 지정한 서면양식의 신청서에 및 품목분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샘플을 해관에 제공해야 함125)

□ 해관은 품목분류를 결정 후 신청인에게 분류결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결정서는 당해 

결정의 신청인과 결정을 내린 해관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지님126)

○ 수출입 기업은 해관이 인정하는 HS 코드를 적용해야 함127)

○ 당해 결정서에 기술된 화물의 품목분류는 그 유효기간 1년 내에만 구속력이 있음

가) 신청서의 제출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은 해관에 등록한 화물의 수출입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어야 함

○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신청한 물품은 신청인이 실제로 수출입하거나 또는 수출입할 

계획인 물품이어야 함

○ 1건의 품목분류 사전회시신청서에는 한 가지 물품만 포함되어야 하므로 여러 물품

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신청하는 경우 물품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 신청인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해관에 품목분류사전회시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음

□ 신청인은 해관 수출입상품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서면형식으

로 수출입지 해관에 제출

○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해관이 각각 1부씩 보관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 신청대상 물품에 대한 정보128), 예상 수출입일자 및 수

124) 예: 상하이세관, 남경세관 등

1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상환경 연구: 중국󰡕, 2013.12, p. 51

126) 관세청(북경 관세관), ｢중국의 수출입·관세동향과 통관관리｣, 2013, p. 19

1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상환경 연구: 중국󰡕, 2013.12, p. 51

128) 품명, 규격, 모델번호, 구성원리, 기능, 용도, 성분, 가공방법, 분석방법 등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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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의 내용이 기재됨

○ 해관의 요구에 따라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129)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견본을 제출해야 함

○ 신청서와 제출하는 자료는 반드시 신청업체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함

○ 신청인이 첨부한 문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외국어 원본 및 중국어 번역본을 함

께 제출

□ 사전회시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없음

□ 수출입지 해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3일 내에 직속해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속해관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

○ 만약, 신청서를 접수한 해관과 신청인의 소재지 해관이 동일한 직속세관의 관할구

역이 아닌 경우 신청인 소재지의 직속해관에 제출

○ 신청인 소재지의 직속해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과 동일한 물품이 둘 이

상의 해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결정서를 발급

○ 제출한 신청서가 실제 수출입과 무관하거나 기타 품목분류 사전심사 조건을 총족하

지 못하는 신청서는 수리할 수 없음

나) 품목분류사전회시의 결정

□ 해관은 사전회시 신청대상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중국 관세율표와 주 규정, 관련 행

정규칙상에 명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서를 발급

○ 그러나, 신청대상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사전회

시 신청서는 품목분류군에 따라 각각 지정된 광저우해관, 상하이해관, 천진해관, 대련

해관에 직접 제출130)하며, 해당 사전회시 결정서는 2~3달 정도 소요될 수 있음131)

129) 예를 들면, 수출입계약서 복사본, 사진, 설명서, 분석보고서, 평면도 등

130) 광저우해관: HS 1~24, 27~43, 50~71류, 

상하이해관: HS 84~90, 

천진해관: HS 47~29, 71~83, 

대련해관: HS 25~26, 44~46, 91~97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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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관은 품목분류사전회시를 결정한 후 해관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사전회시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 결정서 역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에게 교부, 다른 1부는 품목분류 결정을 내

린 해관이 보관

○ 결정서에는 신청인 정보, 신청일자, 신청물품 정보, 해관의 상품품목분류번호, 발급

일자 및 세관날인이 포함됨

다) 품목분류사전회시의 효력과 적용

□ 해관이 내린 결정서는 당해 직속해관 관할구역 내에서 유효하며, 해관총서가 내린 품

목분류사전회시132)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유효

○ 결정서는 해관이 발급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

○ 결정서는 오직 신청인만이 사용 가능

○ 결정서를 소지한 신청인은 당해 결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결정서에 기재된 화물의 

수출입 시 수출입지 해관에 제출해야 함

○ 해관은 검사 등의 방식으로 실제 수출입화물과 결정서에 서술된 내용 및 물품의 일

치 여부를 확인

□ 결정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직속해관이 변경통지서를 발급함

○ 원 결정서는 변경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

○ 신청인은 원 결정서를 가지고 원 신청지 해관에서 결정서의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다음의 원인에 의해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변경하는 경우 원 결정서는 즉시 실효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원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131) U.S. Commercial Service, Advance Commodity Classification Ruling From China Customs, 

2011. 1

132) 동일 물품에 대해 두 해관이 서로 다른 사전회시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건은 최종 결정을 위해 해관총서

로 송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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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보충자료 또는 제출한 새로운 자료에 의해 해관이 재심사를 하여 원 결

정서가 실효된 경우

－ 국가정책의 조정, 법률 및 법규의 변화로 인하여 품목분류사전회시가 변경된 경우 

○ 결정서의 실효에 의해 발생한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해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와 기타 법규성 문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품목분류 사전회시 결정내용은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상에 공개되고 조회됨133)

○ 신청인은 해관에 자신이 수출입하는 화물과 관련된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를 신

청할 수 있음

□ 분류결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관총서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134)

3) 원산지 사전심사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가 2005년부터 시행되어 제12조 규정에 따

라 수입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당해 수입화물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할 화물의 원산지에 대하여 해관의 

사전확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135)

○ 원산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물품이 

실제로 수입되기 전에 수입자나 물품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당사자는 

수입예정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판정을 수입예정지역 관할 해관에 서면으로 요

청할 수 있음

○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사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율 역시 확정됨

133) http://service.customs.gov.cn/Default.aspx?Tabid=7192,

http://service.customs.gov.cn/Default.aspx?Tabid=7193

134) 󰡔신흥교역국의 통상환경 연구: 중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12, p. 50

135) 스위스, 뉴질랜드 등과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도 사전심사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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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관에 제출136)

○ 신청인의 기본정보, 신청목적, 신청대상 무역협정 명칭 등

○ 수입화물의 품명, 규격, 모델명, HS 코드 등 상세내역

○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품명, 규격, 모델, HS 코드, 가격, 원산지 등 정보

○ 수입물품 생산자 명, 가공지, 제조 및 가공절차 등

○ 생산국가 또는 수출국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 화물수입계약서, 의향서,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상업서류 

○ 샘플, 제품설명서, 성분설명 등의 자료 및 기타 해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 이에 따라, 중국 해관은 수입자 및 직접 관련된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입

예정인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수입화물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함

○ 해관은 신청인이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제출 후 5일 이내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서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

지137)

○ 신청인은 10일 이내 서류보완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보완을 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해당 신청이 취소됨

○ 해관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접수 불가사유

를 설명

□ 모든 필요정보를 포함한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한 세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판정을 진행하여 신청인에게 수입화물 원산지 사

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하며 대외적으로 공포함138)

○ 사전심사 결정서는 총 2부로 신청인과 해관에서 각 1부씩 보유

136)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수입규제제도

137)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수입규제제도

138)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12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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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원산지 사전심사 기간 중 서면으로 사전심사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139)

□ 사전심사 결정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결정서 내용에서 지정한 동일 수입

물품에 적용됨140) 

○ 원산지 사전판정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사전판정 대상 물품이 실제로 수입되고, 

세관 검사단계에서 수입물품이 사전판정 결정서에 언급된 내용과 동일하고 원산지

를 확정한 기준에 변화가 없는 경우 해관은 실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재결

정하지 않음

○ 해관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서류검사를 진행

○ 실제 수입된 물품이 사전심사 결정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

라 원산지를 재판정함

□ 또한, 원산지표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수입물품이나 그 포장상에 표기된 원산지는 

관련 조례규정에 따라 확정된 원산지와 일치해야 함141)

□ 다음의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서의 효력이 상실됨142)

○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에 관련된 조건 및 법률 조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 사법절차를 통한 심사결과 해당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에 대해 해관의 결정을 부인

한 경우

○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 내용 불충분으로 인해 해관에서 발급한 사전심사 결정서의 사실적 근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139)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수입규제제도

140)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13조, 제15조

14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제16조

142)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수입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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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전심사 절차

1) 사전심사 신청 및 심사

□ 수입자 및 수출자 등 사전심사 신청인은 물품의 통관 예정지 관할 해관에 서면으로 사

전심사 신청서를 제출

○ 신청은 예정된 수출 또는 수입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함

○ 신청서에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물품명세, 제조공정자료, 기능 및 용도, 수입 및 수

출예정일 등의 사항이 신청서에 포함됨

○ 필요한 경우 물품의 브로셔, 사진 및 샘플 등 기타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의 경우 해관총서 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서 작성

□ 신청인은 사전심사 신청서에 영업 기밀사항에 대해 비밀유지를 요청할 수 있음143)

2) 사전심사 결정(답변)

□ 해관의 사전심사는 과세가격의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서가 발급되며, 품목분류의 경우 

정확한 회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사대상 항목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짐

○ 보통 품목분류가 명확한 경우 15일 이내, 불명확하여 상세검토가 필요한 경우 2~3

개월이 소요됨

□ 해관이 내린 사전심사 결정서는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의 경우 1년, 원산지의 경우 3년

간 유효하며 해당 결정서는 오직 신청인만이 동일 물품의 수출입시 적용 가능

143) APEC/ABAC,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Handboo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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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결정 수정 및 취소

□ 신청인은 사전심사 기간 중 서면으로 사전심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관은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통지서를 발급

라. 재심사 신청

□ 사전심사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60일 이내 관할 해관 및 해관총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개요

□ 발리패키지의 채택으로 WTO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수입물품

의 품목분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관세평가, 관세면제, 쿼터 등의 여타 범위에 대해서는 권고수준으로 이행하도록 합

의하였음

□ 사전심사제도는 호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관세법에 제도

화되어 있고, 대부분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음

○ 그러나, 영국을 포함한 EU의 경우 품목분류, 원산지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규정하고 

과세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이외에도 환급, 수입절차, 운송수단, 지적재산권, 수입

규제품목 등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가 운영되

다가 점차 FTA 체결의 확대에 따른 특혜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였음

□ 조사대상 국가의 사전심사제도는 APEC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도의 큰 틀은 대부분 유

사하지만, 처리기간, 유효기간 등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

고 있음

○ 조사대상 국가 모두 근거법령에 따라 사전심사 대상 및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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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효력 및 이에 대한 수정·취소절차, 재심사 신청절차, 사전심사 결정의 공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사전심사 대상을 수입물품 또는 수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거나 수출입물품 또는 수

출입자에 대해 모두 적용하는 국가도 있음. 처리기간, 유효기간 및 재심사 신청기한 

등은 국가별로 약간씩 기간의 차이가 있음 

□ 아래에서는 근거법령, 소관부서 등의 제도의 일반적인 부분과 처리기간 등 신청절차, 

유효기간, 재심사신청 등의 결정 및 효력으로 나누어 살펴봄

나. 제도 일반

□ 조사 대상국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각국 관세청에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두

고 있음

○ 우리나라는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관세평가분류원 및 중앙관세분석소를 두고 사전

심사 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 미국은 사전심사 요청 사안 및 전자신청 여부에 따라 본청 소속의 OR&R과 NCSD

로 나누어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일본, 캐나다, 영국, 중국의 경우 사전심사는 수출입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세

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 사전심사제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

산지 사전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사전심사제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사전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FTA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는 

관세법의 특별법인 FTA 관세특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EU와 영국은 관세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그 하위 법률 등

에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사전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법령에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지침에 의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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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음. 다만, FTA 원산지사전심사는 FTA 협정문에 따라 운영됨

□ 사전심사의 신청 사안과 관련, EU를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 국가에서 과세가격, 품목분

류, 원산지를 공통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FTA 협정문 및 각

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입금지, 수입제한품목, 환급, 쿼터, 지적재산권 등의 요건확인

사항을 사전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기도 함

○ EU와 영국에서는 품목분류, 원산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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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절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전심사의 대상화물은 수입예정물품이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영

국의 경우 수출물품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사전심사 대상을 수입물품에 한정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영국과 중국은 수출화물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수출화물도 원산지 사전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전심사는 기본적으로 신청대상 화물의 수입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 대부

분의 국가에서 국외 수출자 등 직접 관련 당사자 및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음

○ 원산지 사전심사의 경우 대부분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도 사전심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추가적으로 세관에 등록된 업체를 조건으로 하며 특히, 과세가격 사전

심사는 기업분류기준 A류 및 AA류의 수입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사전심사 처리수수료는 비교대상 국가 모두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

로 검사, 분석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및 샘플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는 FTA 원산지 사전심사에 대해 품목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됨

□ 사전심사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15일부터 150일까지 조사대상 국가별로 다소 상이

하게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중국의 과세가격과 명확한 대상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처리기간은 15일로 가장 

짧으며, EU와 중국의 원산지 사전심사는 150일로 가장 긴 처리기간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호주와 캐나다가 모든 사전심사에 대해 처리기간을 각각 30일과 120일로 동

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중국은 사안별로 각기 다른 

처리기간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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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정 및 효력

□ 사전심사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나머지 비교

대상 국가들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는 등 심사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해 서로 달리 정

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는 비특혜원산지 등 일부 사전심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3년의 유효기

간을 두고 나머지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반복적으

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

○ 호주에서는 모든 사전심사에 대해 5년간, 일본 및 영국을 포함한 EU는 3년으로 유

효기간을 설정하고 사전심사결정서의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중국의 경우 과세가격과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원산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3년을 규정하고 있음

□ 사전심사 결정서의 적용과 관련, 일반적으로 사전심사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정서와 동

일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당사자가 동일 물품을 

수입하거나 사전심사 결정 당사자가 수입하는 유사 물품이라 하더라도 적용을 배제하

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사전심사 결정 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심사 결

과에 따르도록 하되,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인과 납세의무자

가 동일해야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미국 역시 사전심사 결정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물품의 수입시 반영되므로 수입신

고시 사전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거나 해당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 일본과 EU의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의 유효기간 내 결정서상의 내용과 동일하

게 수입된 경우 결정서 내용에 따라 처리됨

－ 다만, 호주에서는 원산지 사전심사에 대해 동일 조건의 다른 당사자도 적용이 가

능함

○ 캐나다는 결정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동일 물품을 신청인(수입자)이 수입하거

나 신청인(수출자 또는 생산자)으로부터 수입된 경우 송장 및 세관신고양식에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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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정번호를 기재하여 심사 결정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사전심사 결정내용과 정황이 동일한 물품의 수입시 다른 수입자에게 발급된 사

전심사 결정번호를 인용할 수는 있으나, 세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사항

으로 반영되는 것임

○ 중국의 사전심사 결정은 오직 당해 결정의 신청인만 적용 가능하며, 결정을 내린 세

관을 구속하여 당해 세관 관할 구역 내에서만 유효함

－ 다만, 해관총서가 내린 심사 결정서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유효함 

－ 수입신고시 비고란에 사전심사 결정서 번호를 기재하고 결정서 사본과 기타 자

료 첨부하여 제출

□ 조사 대상국가 모두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재심사와 관련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미국, 호주, EU 및 영국은 심사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 결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일본과 중국은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사전심사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만이 90일 이내 재심사 신

청이 가능하며, 재심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90일 이내 캐나다 

국제무역위원회(CITT)에 이의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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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제도는 대부분 APEC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과 주요국과 유사하나,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는 점과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물품의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신고할 수 없다

는 것과 과세가격, 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점은 주요국들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이 없는 것도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으나, 유효기간을 설정

하는 문제는 제도에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전심사 결정 내용을 수입신고하도록 하는 것과 재심사 제도

를 마련하는 것에 관한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가. 사전심사 결정의 수입신고 

□ 현재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상에는 사전심사 결정 내용을 신고하고 있지 않아 수입자의 

불편과 행정청의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사전심사 절차로 인한 서류제출 등의 비용을 감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 단계에서 행정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 내역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행정청 또한 수입신고를 심사하면서 사전심사 과정에서 이미 수행한 서류제출 요구

와 확인 등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통관 전에 사전심사를 받은 대상물품 여부를 과세당국에 통지 

또는 신고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EU와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EU의 경우에는 관세당국이 해당 물품이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지 통지하도록 요

구할 수 있는 규정을 EU 공동관세법에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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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결정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관세당국은 당사자로 하여금 통관대상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을 받았음을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

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사전심사신청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사전심사 사례를 참조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

○ 호주, 캐나다, 중국에서는 수입신고양식에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사전심사 여

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전심사 결정서를 받은 품목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 또는 수입신

고서 항목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과세가격 확정에 따른 행정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통관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됨

○ 수입물품이 심사 결정을 받은 물품인 경우 사전에 수입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표기

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나.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절차 마련

□ 우리나라에서는 FTA 관세특례법상 원산지 사전심사를 제외하고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

리가 보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FTA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나, 과세가격 사전심

사와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재심사제도가 없어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해서도 재심

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호주, 영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행정심판원이나 소관부서 등

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영국과 호주에서는 행정청 담당 소관부서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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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경우 행정재판소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중국 또한 관할 해관 및 해관총서에, 일본에서도 당해 소관부서에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당해 행정청 및 무역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또한 우리나라는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면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기회

를 제공할 것을 즉시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재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이외에도 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행정부

담을 완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재심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입증 절차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

으로 기대됨

○ 또한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할 비용과 시간 및 관세환급, 추징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전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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